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 업무매뉴얼

2023. 6.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 업무매뉴얼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업무매뉴얼에 탑재되어 있으며, 매뉴얼에 링크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식 등의 참고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경우

에만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에 링크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식 등은 참고용

이므로 관련 부서의 공문, 지침, 계획 등을 확인 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 매뉴얼은 2023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관계 법령, 지침, 계획 등의 변경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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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안전교육

업 무 명  안전교육

관련법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학교보건법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업무개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계획 수립, 학생과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관련 업무 

주요내용

단   위   업   무

1. 학교안전계획

2. 학생안전교육

3. 교직원 등 안전교육

4.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5.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포털(생애주기 안전교육자료 탑재)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안전 – 안전교육자료)
 ○ 경기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업무지원 – 알림판 – 나침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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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계획

교내․외에 존재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 안전관리를 종합하는 

학교안전계획 매년 수립․시행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개요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주요내용

① 교내․외에 존재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 안전관리를 종합하는 학교안전계획 매년 수립․
시행

② 학교안전계획 수립 대상

  ▸유치원(사립, 병설유치원 포함)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 분교

  ▸각종학교, 공민․고등공민․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③ 신설교(9월 개교 등 중간 개교 학교 포함)도 즉시 수립․
시행

계획 수립 팀(TF) 구성
 

 주요내용

① 학교안전계획 수립 T/F 팀 구성

  ▸구성

   -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안전부장, 교육과정 및 

보건담당 교사 등

   - (외부) 학부모, 학생대표, 민간 전문가 등 

     * 학교 부장단으로 구성 가능(부장 회의 시 수시 협의)

     * 학기말 부장단 연수 등을 활용하여 수시 점검, 협의

『학교안전계획』수립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안전계획 포함 사항

  ▸교육부 기본계획, 도교육청 예방 지역계획 반영

  ▸안전문화 및 학교안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결과 반영

  ▸학교현황 현행화: 비상연락망, 수업일람표 등

  ▸예방활동 계획: 안전교육 계획, 학교 출입절차, 비상구

관리, 학교안전문화 증진, 교내 교통안전 대책 등

  ▸대비활동 계획: 재난대응 훈련 계획, 비상용품, 각종 도면 

관리 계획 등

  ▸비상 시 대응절차와 행동수칙: 각종 매뉴얼 관리

  ▸복구 활동 계획: 상담치료, 시설복구, 피해보상 등

교육공동체의 집단지성 발휘

 병설유치원, 분교, 방송통신중․고는 

 초등학교, 본교와 분리하여 수립

 단, 초등학교, 본교의 학교안전계획에 

병설유치원, 분교, 부설 방송통신중․고
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병합 수립 가능

하며, 각각 수립한 것으로 인정

http://www.law.go.kr/����/�б��������������ѹ���
http://www.law.go.kr/����/�б��������������ѹ��������
http://www.law.go.kr/����/�б��������������ѹ��������Ģ
http://www.law.go.kr/����/�б����ǹ�
http://www.law.go.kr/����/�б����ǹ������Ģ
http://www.law.go.kr/������Ģ/�б����������ǽñ��ص���Ѱ��
https://www.law.go.kr/������Ģ/�б����������ǽñ��ص���Ѱ��/(2021-21,20210714)
https://www.law.go.kr/����/�б��������������ѹ���/(20220325,18463,20210924)/��4��
https://www.law.go.kr/����/�б��������������ѹ��������/(20220325,32549,20220322)/��6��
https://www.law.go.kr/����/�б��������������ѹ���/(20220325,18463,20210924)/��4��
https://www.law.go.kr/����/�б��������������ѹ��������/(20220325,32549,20220322)/��6��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340151216234958&menuInit=7%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275&bbsMasterId=BBSMSTR_000000030103&pageIndex=1&schKey=TITLE&schVal=%EA%B3%84%ED%9A%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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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계획』시행 및 

평가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주요내용

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매년 2월 말까지

② 교직원 대상 연수: 3월 중

  ▸모든 교직원 대상 「학교안전계획」에 대한 연수 실시

    (학교에서 자체 계획 수립, 참석자 등록부 보관)

③ 학교 홈페이지 게시

  ▸누구나 로그인 없이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게시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은 비공개)

④ 학교안전계획서 제출: 매년 3월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

⑤ 자체평가: 3월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학교안전계획 자체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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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안전교육

학교(유치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시행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생안전교육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주요내용

① 교육과정 연계 학생 7대 안전교육 실시

  -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및 교육활동 전・후 안전교육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학생안전교육 시수

    (51차시)와 횟수를 반영

   ※ 영역: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 안전, 응급처치

실적보고
주요내용

① 시기: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

② 서식: <학생안전교육 실적 보고 서식>에 따름

https://www.law.go.kr/����/�б��������������ѹ���/(20220325,18463,20210924)/��4��
https://www.law.go.kr/����/�б��������������ѹ��������/(20220325,32549,20220322)/��6��
https://www.law.go.kr/����/�б��������������ѹ��������/(20220325,32549,20220322)/��7��
https://www.law.go.kr/����/�б��������������ѹ���/(20220325,18463,20210924)/��2��
https://www.law.go.kr/����/�б��������������ѹ���/(20220325,18463,20210924)/��8��
https://www.law.go.kr/����/�б��������������ѹ��������Ģ/(20221107,00288,20221107)/��2��
https://www.law.go.kr/������Ģ/�б����������ǽñ��ص���Ѱ��/(2021-21,2021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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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원 등 안전교육

학교(유치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직원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주요내용

① 교직원: 교직원은 교원, 직원, 계약제교직원으로 구분

② 교원, 직원: 계약제교직원을 제외한 교직원

③ 계약제교직원: 기간제교사, 강사, 교육공무직원 등 계약에 

의해 교원과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단, 학생교육과 관련이 적은 조리직원 및 용역직원 등은 

교육활동참여자로 분류)

④ 교육활동참여자: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

교원, 직원의 안전교육

주요내용

① 내용: 학교,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교원, 직원은 매 3년마다 

15시간의 안전교육 이수

         7대 안전영역 중 3개 이상의 영역 포함

② 연수인정범위: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집합/원격연수, 전

문강사를 활용한 소속기관 자체 연수

③ 증빙방법: 이수증 또는 내부결재(등록부 서명)

계약제교직원의 안전교육

주요내용

① 내용 

  ▸3년 이상 계약 체결 종사자 : 「교원, 직원의 안전교육」 

내용과 동일 (예: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원)

  ▸3년 미만 계약 체결 종사자 :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또는 1년에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7개 안전영역 중 

1개 이상 이수)(예: 기간제교사, 시간제 교직원 등)

    ※ 기간제교사 A가 한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1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3년 미만 

계약 체결 종사자에 해당됨

② 연수인정범위 및 증빙방법은 「교원, 직원의 안전교육 내

용」과 동일

영양교사는 교원, 영양사(교육공무직원)는 
계약제교직원으로 분류하고, 초등 돌봄 관
련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구분

【방과후강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연수 
가능한 교육자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안전>안전교육자료

매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성희롱 등 예방교육, 합동소방훈련의 경우에도 
내부결재(등록부 서명)를 통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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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육활동참여자
 

주요내용

① 내용: 연간 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교육시간 규정은 없음, 

학교 자체 결정), 학교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

육 계획 수립‧실시

② 증빙방법: 내부결재(등록부)

실적보고
주요내용

① 시기: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

② 서식: <교직원 등 안전교육 실적 보고 서식>에 따름

【교육활동참여자 학교 자체 교육자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안전>안전교육자료

https://www.law.go.kr/����/�б��������������ѹ���/(20201204,16678,20191203)/��8��
https://www.law.go.kr/����/�б��������������ѹ���/(20201204,16678,20191203)/��2��
http://www.law.go.kr/������Ģ/�б����������ǽñ��ص���Ѱ��/(2019-214,20200101)/��4��
https://www.law.go.kr/������Ģ/�б����������ǽñ��ص���Ѱ��/(2021-21,20210714)/��5��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313529&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313530&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 7 -

4.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학교(유치원)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계획(대상·

내용·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수립하고 매년 실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주요내용

① 내용: 학교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② 대상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지방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립학교 직원

  ▸교육공무직원

  ▸스포츠강사 또는 운동부지도사 등  학생 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교직원

③ 계획 수립: 매학년 3월 31일까지 수립

              (기준 당해 연도 3월 ~ 다음연도 2월)

④ 교육시간: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⑤ 강사요건

  ▸의사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자격 소지자)

  ▸응급구조사(응급의료, 구조, 구급, 교육 강사 등에서 

5년 이상 종사자)

⑥ 면제대상: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

⑦ 이수처리: 이수증 또는 내부결재(등록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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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응급처치교육 등(외부)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3항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3항

주요내용

① 내용: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대학교,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 지원 가능

   예) oo병원 응급처치교육, 재난안전본부 응급처치교육, 

oo소방서 응급처치교육, oo연수원 응급처치교육 등

에서 교육을 이수(이 경우에도 학교보건법 상 

강사요건과 교육 시간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필요))

② 이수처리: 이수증 또는 내부결재(등록부 서명)

실적보고

주요내용

① 시기: 해당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출

② 제출내용 

  ▸교육대상 인원수(교원, 직원)

  ▸교육실시 인원수(교원, 직원)

  ▸교육실시율 = 교육실시 인원수/교육대상 인원수

https://www.law.go.kr/����/�б����ǹ�/(20201020,17497,20201020)/��9����2
http://www.law.go.kr/����/�б����ǹ������Ģ/(20191024,00194,20191024)/��10��
https://www.law.go.kr/����/�б����ǹ�/(20201020,17497,20201020)/��9����2
http://www.law.go.kr/����/�б����ǹ������Ģ/(20191024,00194,20191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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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학교에서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를 이용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안전 체험 교육 가능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차차’란?
 

① 운영 대상: 유치원 6~7세반 · 초등학교 1~2학년

② 참여 가능 인원: 1일 80~150명

③ 소요시간: 09:00 ~ 12:00까지(총 3시간)

④ 교육프로그램

표준안 영역 차량 교육 프로그램

생활안전 · 생활 안전 체험

교통안전

· 지하철 안전 체험

· 자동차 안전 체험

· 보행 안전 체험

재난안전

· 지진 체험

· 화재 대피 체험

· 비상구 찾기 체험        

신청서 제출 및 확정 통보
 

관련근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학교안전교육 7대 교육 표준안

주요내용

① 신청서 제출

  ▸시기: 매년 1월(상반기 선정), 7월(하반기 선정)

  ▸연간 교육 일정표를 확인 후 체험 교육 신청서 서식에 

따라 교육 희망 일을 월별로 기입

  ▸인원(학년): 80~150명(유치원6~7세반 및 초1,2학년)

  ▸차량 진입가능 여부를 학교에서 자체 판단하여 신청

     (45인승 버스 기준, 가로 15m x 세로 6m 이상의 공터 또

는 운동장 확보 여부 확인)

② 확정 통보: 상반기(2월 말까지), 하반기(7월 말까지)

③ 사전에 학생안전체험차량 안전체험교육 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기 위함

신청 학교가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

며, 학교 진입 가능여부, 차량 일정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후 확정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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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체험 교육 실시

주요내용

① 시기: 매년 3~12월

② 교육 시간표(안)

기본 교육시간  (25명 * 6개반 = 150명 기준)  
교시 시      간 학년
1 09:10 ~ 09:35 초 1
2 09:35 ~ 10:00 초 1
3 10:00 ~ 10:25 유치원

준비 10:25 ~ 10:45
4 10:45 ~ 11:10 초 2
5 11:10 ~ 11:35 초 2
6 11:35 ~ 12:00 초 2

    ※ 본 시간표는 예시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소규모학교(전교생 60~80명)는 학교 희망에 따라 전교생 

또는 원하는 학년에 한해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③ 교육진행

  ▸순서

    입구 ⇒ 자동차안전밸트체험 ⇒ 지하철안전체험 ⇒ 

지진체험 ⇒ 생활안전체험 ⇒ 열역화-화재대피-비상

구찾기체험 ⇒ 출구 ⇒ (차량외부)횡단보도 안전체험

  ▸교육 입장은 4명 1개조로 하여 순환식으로 진행

     (대기 학생은 차량 후면 시청각 영상 시청)

  ▸교육시간은 1개반(25명 기준) 25~30분 소요 

④ 안전한 체험을 위한 학생 지도 사항

  ▸목걸이형 핸드폰, 스마트폰, 휴대용 손가방 지참 금지

  ▸운동화 착용(슬리퍼 금지)

  ▸여학생의 경우 치마보다 바지 착용 권장

  ▸특수학급 학생의 경우 필히 인솔 교사와 함께 참여

⑤ ‘차차’ 도착 전 준비사항

  ▸‘차차’는 08:30 전후로 도착하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요원 배치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교육 장소는 그늘 진 곳으로 

선정

  ▸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교문 현수막, 대형화분 

바리케이드 등 방해물 제거

  ▸정문 출입이 불가하여 차량 우회도로가 있을 시 사전 

협의

⑥ 학생 평가 - [붙임] 참조

  ▸체험교육 종료 후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 평가 실시

  ▸복습용 영상 활용

    (https://www.youtube.com/watch?v=WLJtiYMjXxQ)

http://www.law.go.kr/������Ģ/�б����������ǽñ��ص���Ѱ��/(2019-214,20200101)
https://www.youtube.com/watch?v=WLJtiYMjXxQ


- 11 -

제 2 편 교육활동 안전

업 무 명  교육활동 안전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업무개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고 및 보상 처리절차와 체험학습,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 중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주요내용

단   위   업  무

1. 학교안전사고 사안보고

2. 학교안전공제회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안전

4. 1일형 현장체험학습 안전

5. 생존수영교육

6.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

8. 정보통신윤리교육

참고자료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체험학습 안전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학습자료(초등용, 중학교용, 고등학교 핸드북)

  - 청소년활동안전센터

 ○ 과학실험실 안전

  - 과학실험 안전 매뉴얼(초등, 중등)(경기도교육청, 2014.12.)

  - 화학약품 안전관리 매뉴얼(초등, 중등)(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16.)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험․실습실 안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 정보통신윤리교육: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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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사고 사안보고

안전사고 등 학생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체계 운영으로 피해현황 파악 및 지원, 추가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통한 학생안전 확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사안보고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119 신고(필요 시 112 신고)

  ▸긴급 구조․구호 실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사안담당부서) 동시 보고 

② 보고대상

  <교육부(moe119@korea.kr) 동시 보고 대상>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보고 대상>

  ▸교육부 동시 보고 대상 이외의 각종 안전사고, 교통사고, 

질병 사망 등

  ▸학생사망, 다수 피해발생, 언론 보도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③ 보고절차

  ▸사고 발생(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사안담당부서)에 유선 보고(학교)

    ※ 상기 보고 대상 중 교육부 동시 보고 대상의 경우는 교육부

(moe119@korea.kr)로 동시 제출 

  ▸사고경위, 피해현황, 관련자 현황, 조치사항 등 사고관련 

사항을 사안보고서식에 작성하여 사고발생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사안담당부서)에 공문보고(긴급한 

경우 FAX 또는 메신저 우선 보고 후 공문발송) 

  ▸학교 사안보고 후 지원 사항 및 후속조치 사안담당부서에 

보고(교육지원청)

  ▸최초 보고 이후 관련 상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 보고 실시

 “사고대응 일이삼”이란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 사고발생시 학생, 교직원등은 가장 먼

저

  [119에 신고 ⇒ 사고자 구조 ⇒ 선생님 

혹은 관리자 보고]를 함으로써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참고자료】

- 학생안전종합계획 사안보고 서식

【보고 시 주의사항】

- 재난․안전사고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고하는 것이 원칙

   단, ‘교직원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보고

  <“교직원인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처리 요령>

- 최초 1회 사안보고서 제출(의무)

 ✽ 피해자 이름, 성별, 담당업무 등 개인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기재 생략

– 본인이 추가 보고를 반대하는 경우 추가 

보고 생략

- 최초 보고 시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음’을 명시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ʤ��ߵ����
http://www.law.go.kr/����/�ʤ��ߵ���������
http://www.law.go.kr/����/�ʤ��ߵ���������Ģ
http://www.law.go.kr/����/�б��������������ѹ���
http://www.law.go.kr/����/�б��������������ѹ��������
http://www.law.go.kr/����/�б��������������ѹ��������Ģ
http://www.law.go.kr/����/�糭���������⺻��
http://www.law.go.kr/����/�糭���������⺻�������
http://www.law.go.kr/����/�糭���������⺻�������Ģ
http://www.law.go.kr/����/����������ǹ�
http://www.law.go.kr/����/����������ǹ������
http://www.law.go.kr/����/����������ǹ������Ģ
http://www.law.go.kr/����/��������ȭ�⺻��
http://www.law.go.kr/����/��������ȭ�⺻�������
http://www.law.go.kr/��ġ����/������û����ü���н��л�������������/(04806,20141110)
http://www.law.go.kr/��ġ����/������û����ü���н��л������������ʽ����Ģ/(00744,20150409)
http://www.law.go.kr/��ġ����/������û���ͳ��ߵ����汳������������/(05398,20161108)
http://www.schoolsafe.kr/
http://www.ggssia.or.kr/
http://www.goe.go.kr/home/bbs/bbsList.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1%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7&pageIndex=4&schKey=TITLE&schVal=
http://www.schoolsafe.kr/front.php?go=bd&brd_id=25&grp_id=22&reset=1
http://www.youth.go.kr/kose/lu/main/lmsUserMainPage.do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5&bbsId=274249&pageIndex=14&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5&bbsId=274250&pageIndex=13&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5&bbsId=307741&pageIndex=4&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hifive.go.kr/
https://www.hi1318.or.kr
http://www.iapc.or.kr/
https://www.law.go.kr/����/�糭���������⺻��/(20230105,18685,20220104)/��20��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340151216234958&menuInit=&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166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03&pageIndex=1&schKey=TITLE&schVa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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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보상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공제 가입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주요내용

① 가입대상(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 가입)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인가) 대안학교

② 공제료 납부

  ▸매년 4월 1일 공제료 통보 → 4월 30까지 공제회에 

공제료 납부

보상 범위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4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주요내용

① 보상 범위: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

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② 보상 대상

  ▸학생: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

  ▸교직원: 학생의 교육 또는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③ 보상대상 교육활동

  ▸교육과정(교육계획)에 따른 학교장 관리․감독 하의 교내․외 

교과활동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대회) 참가활동

  ▸등․하교, 현장실습, 기숙사생활 중의 활동 등

④ 보상대상 질병

  ▸학교급식·가스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질병), 이물질과의 접촉(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상해)

⑤ 공제급여 지급 제한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 아닌 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

  ▸지병 또는 신체적인 결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타 법률에 의해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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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공제급여의 종류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주요내용

※ 아래 항목은 공제회 심사를 통해 지원(전액 지원 아님)

① 요양급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치료비) 소요된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보상에서 제외

② 장해급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지급

③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④ 유족급여: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⑤ 장 례 비: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⑥ 위 로 금: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청구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청구 및 지급)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주요내용

①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학교) 또는 공제회에 제출

절차 방법 비고

사고통지

(의무) 학교안전사고보상 

지원시스템

학교

(사고발생 후 

지체 없이)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제출
학교 또는 학부모

구비서류 제출

우편 또는 온라인

(학교안전사고보상 

지원시스템)

학교 또는 학부모

심사 및 결정
14일

(14일 연장 가능)

② 치료 후 보상금 청구

  ▸사고발생 후 3년간 미청구 시 청구 불가(소멸시효 완성)  

심사청구 및 재심 청구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주요내용

① 심사청구(경기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

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② 재심청구(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와 관계없이 소송 제기 가능

【구비서류】

1. 공제급여청구서

2. 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비급여) 세부내역

4. 진단서(50만원 초과 시)

5. 주민등록등본 

“비급여항목”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음. 다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세부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항목 일부에 대하여 추가적
으로 보상을 하고 있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에서 지급 

가능한 비급여 항목 확인 가능

https://www.law.go.kr/����/�б��������������ѹ���/(20201204,16678,20191203)/��2��
https://www.law.go.kr/����/�б��������������ѹ��������Ģ/(20200717,00213,20200717)/��9��
https://www.law.go.kr/����/�б��������������ѹ���/(20201204,16678,20191203)/��2��
https://www.law.go.kr/����/�б��������������ѹ���/(20201204,16678,20191203)/��44��
https://www.law.go.kr/����/�б��������������ѹ��������/(20210105,31380,20210105)/��2��
http://www.law.go.kr/����/�б��������������ѹ��������/(20190702,29950,20190702)/��3��
https://www.law.go.kr/����/�б��������������ѹ���/(20201204,16678,20191203)/��34��
https://www.law.go.kr/����/���ΰǰ������/(20210101,17758,20201229)/��44��
https://www.law.go.kr/����/�б��������������ѹ���/(20201204,16678,20191203)/��41��
https://www.law.go.kr/����/�б��������������ѹ��������Ģ/(20200717,00213,20200717)/��3��
http://www.schoolsafe.or.kr/sos/login/login.jsp?flag=1
http://www.schoolsafe.or.kr/sos/login/login.jsp?flag=1
http://www.schoolsafe.or.kr
http://www.schoolsafe.or.kr
https://www.law.go.kr/����/�б��������������ѹ���/(20201204,16678,20191203)/��57��
https://www.law.go.kr/����/�б��������������ѹ���/(20201204,16678,20191203)/��61��
https://ggs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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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주요내용

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학교폭력 대상 X)

②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 범위(1년 연장 가능)

③ 청구절차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학교안전과 제출(업무관리시스템)

  ▸대상자 지정 결정 

  ▸통보(학교 및 신청인)

  ▸공제회에 치료비 신청(우편)

④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지정 명단

학교배상책임공제

주요내용

① 경기도교육청 일괄 가입(학교 별도 가입 불요)

② 보상범위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업무(시설물 관리 제외)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교육활동 중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휴대품”의 범위: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③ 사고발생통지 및 보상 신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

   (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sws/))
  ▸사고발생통지서 및 공제급여청구서 제출

  ▸(휴대품 분실) 분실사고발생신고서 및 보상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서
2. 학교장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심리검사결과 보고서, 상담기록지
4.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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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안전대책 등의 안전이 뒷받침된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23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 2015년 개정 교육과정

∘ 202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소규모 형태의 체험학습 운영 원칙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공통 준수 사항  확인

  ▸필수 포함 요소: 학생안전대책, 사전안전교육,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계약방법을 위한 교육행정실과 협의

활성화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① 기본계획 심의

  ▸일정, 장소, 경비, 안전계획, 계약방법 등

② 동의율 설정

③ 1차 가정통신문 발송

  ▸자체동의 비율 반드시 안내

  ▸특히, 동의율 확보 미달 시 체험학습이 취소․ 변경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④ 현장체험학습 실시 및 변경 여부 결정

⑤ 현장답사(필요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주요내용
①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심의

  ▸일정, 장소, 경비, 안전계획, 계약방법 등

계약 시행
주요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 준수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참조: 「학교행정 업무매뉴얼」학교회계지출(현장체험학습)

- 동의율은 학교 전체, 학년 전체 등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

에만 해당
- 불참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 

수립 필요
- 국외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동의율 

90% 이상 확보

【참고자료】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참고자료
- 국외 현장체험학습 공통 준수 사항

https://www.law.go.kr/����/�б��������������ѹ���/(20201204,16678,20191203)/��10����3
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sws/
https://www.law.go.kr/����/�ʤ��ߵ����/(20201020,17496,20201020)/��23��
https://www.law.go.kr/����/�ʤ��ߵ���������/(20210101,31349,20201231)/��48��
https://www.law.go.kr/����/�ʤ��ߵ����/(20201020,17496,20201020)/��32��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1%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7676&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7&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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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현장답사 및 안전교육

주요내용

① 시행 직전 현장답사(의무사항)

  ▸업무 담당자, 학부모위원 필수 참여(학생 참여 권장)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 숙박형 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

  ▸숙박시설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활성화위원회 보고

② 사전업무 처리

  ▸ 세부추진 계획 수립, 자체점검표 작성

③ 2차 가정통신문 발송

④ 미참가 학생 교육계획 수립

⑤ 비상연락망 작성․관리

⑥ 요보호 학생 파악

⑦ 비상약품 준비

⑧ 인솔자 및 안전요원 확보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 2명 이상의 

인솔자 확보 권장.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급당(참여 학생 25명 당) 인솔 교사 1명이  인솔 가능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

⑨ 대규모 운영 시 세부계획서 및 자체점검표 제출․컨설팅

⑩ 사전 인솔자 안전연수 

  ▸(내용)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안전장

구의 사용법 등

⑪ 사전 학생 안전교육 실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포함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학습자료, 현장체험학습 안전길

라잡이,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서 제작한 청소년용 안전가

이드 등 참고·활용

⑫ 사전/사후 체험학습 운영 사항 입력 (※ 숙박형망 해당)

    경기교육모아-창의융합체험-사전/사후정보방

    (more.goe.go.kr/exp8)

【대규모 주제별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시 안전요원 상시 배치】

- 4학급 이상, 100명 이상 대규모로 시행
할 경우 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씩 
배치

- 외부안전요원 또는 안전요원 연수 이수
교원 활용

- 경기교육모아-창의융합체험-안전요
원인력풀(more.goe.go.kr/exp8)

- 크레존(www.crezone.net), 워크넷(www.work.go.kr) 
등 활용

현장체험학습 과정의 이동 수단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가급적 안전 전
문가를 초청하여 연수
※ 안전 전문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교

육담당, 대한인명구조협회, 소방서, 
소방안전협회, 안전요원 연수 이수
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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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운영 및 자체 평가
 

주요내용

① 단체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 점검

  ▸관할 경찰서 협조 받아 출발 시 운전자 음주감지

    ※ 체험지에서는 자체 음주감지기 활용

    ※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 교체 및 112 신고

    ※ 계약 특수 조건으로 출발당일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명시

②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학생 안전교육 실시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선박․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 철저

③ 상시 인원 파악

  ▸학생 건강상태 확인

④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 신고 후 구조작업 실시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SMS(문

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

  ▸사안(고) 인지 즉시 보고

   -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유선 보고 후 사안보고서 
제출

⑤ 불참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계획·운영

⑥ 정산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집행 

내역 공개, 잔액이 있는 경우 환불 조치

⑦ 자체평가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활용

⑧ 운영결과 공개(종료 후 20일 이내, 숙박형만 해당)

  ▸ 경기교육모아-창의융합체험-사전/사후정보방

    (more.goe.go.kr/exp8)

【참고자료】
-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안전점검표
- 현장체험학습 활동별 안전점검표
- 상황별 안전점검(교통, 음식, 숙소, 화

재 예방)
- 활동별 안전점검(수상, 갯벌,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 활동)

- 응급 조치(차량 내, 항공 및 선박, 
식사 및 숙소, 지진 발생 시, 기타 
각종 상황별 응급 처치)

- 국외 체험학습 안전점검

【현장체험학습 관련 보고해야 하는 사고】

- 인사사고의 경우 즉시 유선 보고 후 

사안 보고

- 식중독 및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581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211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211
http://www.youth.go.kr/kose/lu/main/lmsUserMainPage.do
http://more.goe.go.kr/exp8
http://more.goe.go.kr/exp8
http://www.crezone.net
http://www.work.go.kr
http://more.goe.go.kr/ex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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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일형 현장체험학습 안전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안전대책 등의 안전이 뒷받침된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23조, 유아교육법 제13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

∘ 2015년 개정 교육과정

∘ 202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소규모 형태의 체험학습 운영 원칙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공동 준수 사항 확인

  ▸필수 포함 요소: 학생안전대책, 사전안전교육,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교원협의회 실시

  ▸학생주도(학급·학생회 중심)의 체험학습 관련 협의

③ 교육행정실과 계약방법 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주요내용
∘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심의

  ▸일정, 장소, 경비, 안전계획, 계약방법 등

계약 시행
주요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 준수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현장 답사 및 안전교육

주요내용

① 현장답사

  ▸시행직전 1회 현장답사 실시(생략가능)

  ▸실제 업무담당자 또는 인솔자 중심으로 운영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 1일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

② 사전업무 처리

  ▸자체 점검표 포함 세부실천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작성․관리

  ▸요보호 학생 파악

【참고자료】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참고자료

【현장답사 생략 가능한 경우】
- 학교장의 책임 하에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등이 확보되어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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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③ 인솔자 확보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 2명 이상의 

인솔자 확보 권장.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급당(참여 학생 25명 당) 인솔 교사 1명 이상이 인솔 가능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

④ 사전 인솔자 안전연수 
  ▸(내용)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안전장

구의 사용법 등
⑤ 사전 학생 안전교육 실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포함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학습자료, 현장체험학습 안전길

라잡이,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서 제작한 청소년용 안전가

이드 등 참고·활용

운영 및 자체 평가
 

주요내용

① 단체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 점검
  ▸학교 자체적으로 운전자 음주감지
    ※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 교체 및 112 신고
    ※ 계약 특수 조건으로 출발당일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명시
②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학생 안전교육 실시
  ▸체험처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③ 상시 인원 파악
  ▸학생 건강상태 확인
④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 신고 후 구조작업 실시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SMS(문자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
  ▸사안(고) 인지 즉시 보고
   -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유선 보고 후 사안보고서 

제출
⑤ 불참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계획·운영
⑥ 정산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집행 

내역 공개, 잔액이 있는 경우 환불 조치
⑦ 자체평가
  ▸자체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활용

【참고자료】
-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안전점검표
- 현장체험학습 활동별 안전점검표
- 상황별 안전점검(교통, 음식)
- 활동별 안전점검(수상, 갯벌,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 활동)

- 응급 조치(차량 내, 항공 및 선박, 
음식 및 사고, 지진 발생 시, 기타 
각종 상황별 응급 처치)

【현장체험학습 관련 보고해야 하는 사고】
- 인사사고의 경우 즉시 유선 보고 후 

사안 보고
- 식중독 및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2명 이상이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모둠 편성 권장
-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교통예절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 담임교사는 귀가 전 집합 ‘귀가안전

교육’을 실시
- 안전한 귀가 확인을 위해 문자 전송 

등 확인 방법 권장
- 대중교통을 개별로 이용하는 체험학습의 

경우 여행자 보험 가입 적극 권장
- 가급적 출퇴근시간 등의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이동하도록 계획  

https://www.law.go.kr/����/�ʤ��ߵ����/(20201020,17496,20201020)/��23��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undefined
https://www.law.go.kr/����/�ʤ��ߵ���������/(20210101,31349,20201231)/��48��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1%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0081&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7&pageIndex=2&schKey=TITLE&schVal=
https://www.law.go.kr/����/�ʤ��ߵ����/(20201020,17496,20201020)/��32��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undefined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1%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0081&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7&pageIndex=2&schKey=TITLE&schVal=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581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211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211
http://www.youth.go.kr/kose/lu/main/lmsUser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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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존수영교육

 생존수영교육 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여 수영교육의 목표 달성

 ※ 아래의 절차는 교육부·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사업(5:5)의 예산을 지원 받아 진행하는 생존수영교육에 한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수영교육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 교육기본법 제17조의5 

주요내용

① 대상: 초등 3~6학년(초 3,4학년 의무)

② 교육시간: 최소 10시간 이상 실기교육 편성

            (예산 범위 내 조정가능, 1시간 40분 기준)

③ 수영장 평가제를 통해 선정된 수영장에서만 수영교육 가능

  ※ 수영장 평가제

   - 주관: 교육지원청

   - 수영장 평가 항목: 수영강습료 상한제 준수, 생존수영 

표준교육과정 운영 여부, 강사 자격 등   

수영교육 계획 수립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융합교육정책과)

주요내용

① 수영교육 체험학습 안전 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공동 준수 사항 확인

  ▸필수 포함 요소

   - 소규모 체험학습 운영 방안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학생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학생안전대책 방안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수렴․반영 방안

   - ‘수영교육 체험학습 자체점검표’에 의한 점검 계획

   -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미참가자 교육계획 수립

② 수영강습비 상한제 확인

  ▸수영강습비 상한가: 1개반 1시간(40분) 지도 시 

    50,000원 이하(2022년), 55,000원 이하(2023년~)

  ▸1개반 강사 2명 지도 시 교육지원청에서 강습비 조정 가능

  ▸수영강습비가 ‘수영강습비 상한가’보다 적을 경우 

학생수 기준으로 지급 가능

③ 수영교육 계획 수립 시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적용

  ▸10차시 분량의 교육과정

    ※ 학생들의 학습목표 성취 수준에 따라 차시 증감 가능 

④ 계약을 위한 교육행정실과 협의 시작

【참고자료】

- 수영실기교육 길라잡이(교육부)
-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Ⅰ(교육청)
-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Ⅱ(교육청)

※ 예산 확보 시 초3·4학년 10시간 

이상 수영교육시간 확대 가능하며, 

기타 학년으로의 확대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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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안내장 발송 주요내용
① 1차 가정통신문 발송

  ▸주제 및 장소 일정 등 수영교육 정보 안내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

(필요시) 주요내용
①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교육행정실)

② 제안서 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주요내용

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계약 방법에 따른 심의(자문)

  ▸기본계획(일시, 장소, 내용, 수익자 경비 등) 심의(자문)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자문)

    (사전 답사 여부, 인솔자 여행자 보험 가입 결정 등)

사전 답사

주요내용

① 사전 답사 1회 이상 실시

② 사전 답사 시 중점 점검 사항

  ▸‘수영교육 체험학습 답사 안전 점검 항목표’ 및 

‘수영교육 체험학습 자체점검표’에 의한 점검

  ▸도보 및 버스 이동 경로 확인

  ▸자동제세동기, 소화기 및 소화전 보유유무․위치 확인

  ▸수영장 내 학생안전 위험요소 확인

  ▸안전 대피로 확인

  ▸수영장 내 수영교육용품(구명조끼 등) 구비여부 확인 등

③ 학교장 결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확정

계약
 

주요내용

① 계약체결<참고자료: 계약서 외 각종서식>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정보 제출 요청 및 종합결과 확인

② 인솔자, 참여 학생 여행자 보험 계약(학교운영위원회 

가입 결정 시)

2차 안내장 발송
 

주요내용
① 2차 가정통신문 발송

  ▸최종 참가 여부 확인

세부계획서 교육지원청 

제출 및 환류(대규모 운영 시)
주요내용

① 대규모 운영 시  기본계획서 및 자체점검표 교육지원청 

제출(답사결과 포함)

② 대규모 체험학습은 교육지원청 수영교육 평가팀의 컨설팅 

실시 소규모(3학급 이하 또는 학생수 100명 
미만) 체험학습 운영 시 자율적 실시

학생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단, 15세 미만 학생의 경우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입 결정)

http://www.law.go.kr/����/�����⺻��/(20190619,15950,20181218)/��22����2
http://www.law.go.kr/����/�����⺻��/(20190619,15950,20181218)/��17����5
http://www.law.go.kr/����/�б��������������ѹ���
http://www.goe.go.kr/edu/bbs_new.do?menuId=340160129120313&bbsMasterId=BBSMSTR_000000030093
https://www.law.go.kr/����/�ʤ��ߵ����/(20201020,17496,2020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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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안전연수 및 안전교육

주요내용

① 교사와 인솔자 사전 안전연수 실시

  ▸(내용)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

② 체험학습 참여 학생 사전 안전교육 실시

  ▸차량 이용, 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예방교육

  ▸대피경로 및 행동요령 교육

수영교육 실시

주요내용

① 차량 이용 당일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차량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

  ▸출발 전 수송버스 운전자 자체 음주 감지기를 통한 음주 

여부 확인

② 비상연락체계 유지

  ▸체험학습 참여 학생․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③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사안 발생 즉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

에 즉시 구조를 요청 후 교육지원청에 피해 상황 보고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SMS 

등을 활용하여 연락

④ 비상대피훈련 의무 실시

  ▸수영교육 1일차 수영장 도착 후 바로 실시

  ▸실시 횟수: 1회 이상

  ▸실시 내용: 화재 및 지진시 행동요령, 비상대피로 확인 

및 실제 이동하기, 대피장소 확인 및 인원 점검

  ▸이동경로: 수영장 풀→비상대피로→대피장소

⑤ 수영 전 준비운동 실시 및 학생 건강상태 파악

⑥ 수영장 이용 수칙 반드시 교육 실시

⑦ 담임(담당)교사 수영교육 실시 전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여부 확인(의무사항)

  ▸대규모(4학급 이상 또는 100명 이상) 시행 시 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씩 배치

   - 수영장 소속 수상안전요원으로 대체 가능

   - 외부안전요원 또는 안전요원 연수 이수 교원 활용

⑧ 담임(담당)교사 임장지도(원칙)

  ▸협의 시 수영강사가 일시적 담당 가능하나 시간적인 

공백 발생 금지(의무사항)

  ▸학생과 유리창이나 벽 등으로 격리 절대 불가

만족도 조사 주요내용 ①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조사 실시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주요내용
① 수영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② 수영교육 정산서 제출

【수영교육 관련 보고해야 하는 사고】

- 인사사고의 경우(인원수 불문, 

경미한 사례 포함 즉시 유선 보고 

후 사안 보고)

- 식중독 및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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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과학실험 안전망 확보를 통한 과학탐구실험교육 활성화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근거 ∘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계획

주요내용

①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 운영 계획서, 과학교육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

  ▸(포함사항) 실험실 안전 관리 담당자, 과학실험실별 담당자 지정, 

화학약품 안전 관리 계획, 비상연락체제, 실험안전 연수 계획, 

안전설비확충 계획,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체제 강화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6(안전점검의 날 등)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주요내용

① 과학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과학실험실별 담당자 지정)

② 과학 전담교사 및 과학담당 행정실무사 배치

③ 과학실험실 주기적 안전 점검 실시 

  ▸단위학교 자체 안전점검(월1회), 결과 제출(연2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비는 주1회 자체점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현장 안전 점검(연2회)

④ 비상연락체계 구축

  ▸긴급연락체제 구축 및 게시 

과학실험실 안전한 환경 

조성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 항목)

주요내용

① 과학실험 안전 장구 및 설비 확충

  ▸과학실험 안전 설비 및 확충

  ▸실험 기자재 및 시약, 폐수, 폐시약 분리 보관 철저

② 안전 장구 구비 및 착용 지도

  ▸과학실험 안전 장구 착용의 생활화로 안전사고 예방

③ 실험안전 관련 게시물 비치 및 준수

  ▸실험안전수칙 게시 및 준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활용

   - 화학물질 제조사의 자료 구입 시 확보, 비치

  ▸과학실험안전, 화학약품 안전 매뉴얼 비치 및 준수

  ▸비상연락망 비상 대피로 게시 

https://www.law.go.kr/����/�糭���������⺻�������/(20210105,31380,20210105)/��73����6
https://www.law.go.kr/����/����������ǹ������Ģ/(20210116,00272,20191226)/��141��
https://www.law.go.kr/����/����������ǹ������Ģ/(20210116,00272,2019122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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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생

과학실험 안전 교육 강화
관련근거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주요내용

① 과학실험 시작 전 “5분 안전 교육” 생활화

  ▸당일 실험과 관련된 실험안전 교육 실시 후 본 실험 진행

②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과학실험 안전교육 실시 

  ▸교육과정 내 과학실험안전 관련 별도의 시간 편성 및 운영

③ 과학실험실 수업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신나는 과학수업

④ 안전한 과학수업을 위한 대체자료 활용 및 훈련 실시

교직원

과학실험 안전 교육 강화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주요내용

① 단위학교 과학실험 안전관련 자체 연수 실시

  ▸교직원(방과후교사포함) 과학실험안전 연수 실시
    (연1회 이상)
② 교육지원청별 과학실험실 안전 연수 강화

  ▸과학실험실 담당 교원 및 행정실무사 대상 (15시간 이상)
③ 연수내용

  ▸안전한 과학실 조성, 화학약품 관리(MSDS), 사고 대응 
방법, 과학실험 역량 강화 등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강화
관련근거

∘ 과학실험실 안전 매뉴얼

∘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① 응급조치

  ▸환자 상태 관찰 및 응급 처치 (의료기관 이송여부 결정, 

필요시 119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보호자 연락, 관리자 보고

② 원인 파악 및 상황 보고

  ▸사고 원인 및 피해 상황 파악, 상황 기록 

  ▸각급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③ 후속 조치 

  ▸사고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재발방지대책 마련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한 보상 강화 

【교육자료】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육동영상 

(실험실 안전) 링크자료
- 나․침․반 안전교육동영상(실험실습안전편) 

자료(2016)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사이언스

러닝-과학교육-(우측 목록의) [안전] 과학
실험실 안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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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

실험ㆍ실습실(이하 실습실)의 안전한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통한 인적ㆍ물적 피해 방지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실습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주요내용

①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체크리스트 작성‧부착

  ▸‘학교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계획 수립

  ▸실습실 안전관리 점검표는 실습실 용도·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결재 보관

  ▸학과별, 실험․실습실별 업무담당 및 책임자 지정

실습실 안전 관리

주요내용

① 실습실별 비상연락망 작성ㆍ부착

  ▸실습실 책임자의 성명·연락처

  ▸화재 및 인명 피해 시 구호를 요청할 긴급 연락처

  ▸생화학 물질 유출 시 연락처

  ▸실습실의 각종 설비(전기, 설비, 가스 등) 사고 시 연락처

② 실습실 안전관리 사전 조치

  ▸학교 내 실험ㆍ실습실을 자체 점검반 구성․운영

  ▸위험 시설 또는 위험 실험 내용에 대한 경고문 부착

  ▸안전 대피 매뉴얼 비치 및 안전 대피 훈련 실시

  ▸운영일지 작성, 각종 시료 보관 대장, 마스터키 비치

③ 기자재 운용 관련 안전 확보

  ▸기자재 운용 설명서와 작동 방법, 조작 원리 부착

  ▸기자재 작동 시 필요한 보호 장비 착용 안내문 부착

  ▸기자재 작동에 따른 위험 내용 경고문 부착

  ▸중장비 운행시 안전수칙(대책)확보

④ 물질 안전보건 자료(MSDS)의 작성·비치 

⑤ 경고표지의 부착

⑥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⑦ 응급 대응 및 보호체계 마련

  ▸소방서 긴급 출동 및 보건진료소 응급진료 협력체계 구축

  ▸실습실 내 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

  ▸안전 관리에 필요한 예산․인력 확보

https://www.law.go.kr/����/����������ǹ������Ģ/(20200116,00272,20191226)/��169��
https://www.law.go.kr/����/����������ǹ������Ģ/(20200116,00272,20191226)/��169��
https://www.youtube.com/watch?v=HznsS6O4hJ8
https://www.youtube.com/watch?v=HznsS6O4hJ8
http://www.scienceall.com/category/science_learning/study_sci/%ec%8b%a4%ed%97%98%ec%8b%a4%ec%95%88%ec%a0%84%ec%9e%90%eb%a3%8c_%ea%b3%b5%ed%86%b5/
http://www.scienceall.com/category/science_learning/study_sci/%ec%8b%a4%ed%97%98%ec%8b%a4%ec%95%88%ec%a0%84%ec%9e%90%eb%a3%8c_%ea%b3%b5%ed%86%b5/
http://www.scienceall.com/category/science_learning/study_sci/%ec%8b%a4%ed%97%98%ec%8b%a4%ec%95%88%ec%a0%84%ec%9e%90%eb%a3%8c_%ea%b3%b5%ed%86%b5/
https://www.law.go.kr/����/�б��������������ѹ���/(20201204,16678,20191203)/��4��
https://www.law.go.kr/����/����������ǹ������Ģ/(20210119,00308,20210119)/��169��
https://www.law.go.kr/����/����������ǹ������Ģ/(20210119,00308,2021011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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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실험ㆍ실습실 

안전교육 강화

주요내용

① 실험실 특성에 맞는 개별교육 등 세부 안전교육 시행

② 주기적 안전교육 시행

  ▸학기 초 교원대상 안전예방교육 실시(4월,  9월)

  ▸학생 전체 안전대피 훈련 실시 및 실험안전 교육 강화

  ▸실험․실습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교육 실시 

  ▸신입생의 경우 실습실 출입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주요내용

①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습실 대상)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점검표 작성․보관

  ▸실습실 일일 안전점검 일지 작성‧보관

  ▸실습실 안전실태 자체점검표 제출(익년 2월)

  ▸수리ㆍ정비 계획에 따른 조치 사항 확인

  ▸계절에 따른 위험 요소 발생 요인 조치 

 응급 대응 및       

보호체계 마련

주요내용

① 응급대응 및 보호 체계 마련

  ▸사고발생 위험이 있거나 재해 발생 시 즉시 대피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후송 등 학생 보호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 및 후속조치 마련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에 사안 보고

  ▸사고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신청

【교육자료】
- 실습실 안전교육 자료(예시)
-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참조)
-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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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 정보의 건전한 활용, 유해 정보로부터 학생 보호, 교사·학부모의 학생 정보통신 윤리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안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예방
 

관련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①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 수립

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실시

  ▸유치원: 매년 1회 이상 실시

  ▸초・중학교・고등학교(특수,각종 포함): 반기별(학기별)  

                                         1회 이상 실시

③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연수 실시

④ 올바른 저작권 이용 교육 실시

⑤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규칙 제정·운영

진단

주요내용

①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초4, 중1, 고1 대상 전수 조사 실시

② 위험사용자군 추가심리검사 실시

  ▸추가심리검사(행동평가척도) 실시

③ 위험사용자군 과의존 해소 관리 계획 수립

상담․치료

주요내용

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단계별 치유 프로그램 운영

  ▸1단계: 학교, 2단계: 유관기관, 3단계: 병원

② 유관기관 연계 과의존 상담․치료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쉼센터 등

③ 유관기관 연계 치유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사후관리

주요내용
① 위험사용자군 사후 관리

② 정보통신윤리교육 자체 평가

【참고자료】
-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예시)
- 202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추진 계획
-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규칙 표준안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참고 사이트】
- 에듀넷의 정보통신윤리교육
- 스마트쉼터의 예방교육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업무매뉴얼

http://www.hifive.go.kr/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1%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999737&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9&pageIndex=1&schKey=TITLE&schVal=%EB%A7%A4%EB%89%B4%EC%96%BC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A7%80%EB%8A%A5%EC%A0%95%EB%B3%B4%ED%99%94%EA%B8%B0%EB%B3%B8%EB%B2%95#liBgcolor0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8A%A5%EC%A0%95%EB%B3%B4%ED%99%94%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http://www.law.go.kr/��ġ����/������û���ͳ��ߵ����汳������������/(05398,20161108)
https://www.hi1318.or.kr
http://www.iapc.or.kr
https://www.kyci.or.kr/userSite/index.asp
http://www.edunet.net
http://www.iapc.or.kr
https://wzine.kr/goe_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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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생활안전

업 무 명  생활안전

관련법규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업무개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폭력·아동학대·학생자살사고 예방, 통학차량·통학로·

물놀이 안전, 학생보호인력·출입통제시스템·CCTV 운영 관련 업무  

주요내용

단   위   업  무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6. 물놀이 안전

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7.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운영

3. 학생자살사고 예방 8. 학교출입관리

4.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9.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5. 안전한 등하굣길(통학로) 만들기

참고자료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 2023 위기학생지원 계획

 ○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18)

 ○ 아동학대 예방 :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교육부 2023.5.)
 ○ 학생자살사고 예방 

   - 학생자살 위기관리 프로토콜(교육부, 2011)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 학생보호인력 운영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학교 출입통제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 학교내 CCTV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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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생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노력, 공정하고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2023 학생생활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폭력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운영

②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③ 학교폭력 책임교사 임명 및 전담기구 구성·운영

④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⑤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⑥ 유형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⑦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 및 교육적 해결 노력

학교폭력 피해상황 

파악 및 처리 개요

주요내용

① 신고 접수 후 필요 시 피·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

치, 보호자에게 신고사실 통지

②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관련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 

입증자료 수집 등

③ 학교폭력 확인서 받기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목격학생 대상 

④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자체해결 요건 충족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동의(서면확인) 시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자체해결 요건 미 충족이거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⑤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회복 및 화해중재 운영 

추수지도
주요내용

①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특별교육 이수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치료 및 선도

 【참고자료】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 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주요 대처 요령

【교육자료】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 나․침․반 안전교육 동영상(학교폭력예방(언

어))(2016)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육동영상   (학교

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링크자료

- 학교폭력예방누리집 도란도란(doran.edunet.net)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stopbullying.re.kr)

http://www.law.go.kr/����/�ʤ��ߵ����
http://www.law.go.kr/����/�ʤ��ߵ���������
http://www.law.go.kr/����/�ʤ��ߵ���������Ģ
http://www.law.go.kr/����/�б����¿���״�å�����ѹ���
http://www.law.go.kr/����/�б����¿���״�å�����ѹ��������
http://www.law.go.kr/����/�Ƶ�������
http://www.law.go.kr/����/�Ƶ������������
http://www.law.go.kr/����/�Ƶ������������Ģ
http://www.law.go.kr/����/�Ƶ��д������ó�������Ư�ʹ�
http://www.law.go.kr/����/�Ƶ��д������ó�������Ư�ʹ������
http://www.law.go.kr/����/�Ƶ��д������ó�������Ư�ʹ������Ģ
http://www.law.go.kr/����/û�ҳ⺹��������
http://www.law.go.kr/����/û�ҳ⺹�������������
http://www.law.go.kr/����/û�ҳ⺹�������������Ģ
http://www.law.go.kr/����/�ڻ쿹��������߹�ȭ���������ѹ���
http://www.law.go.kr/����/�ڻ쿹��������߹�ȭ���������ѹ��������
http://www.law.go.kr/����/�ڻ쿹��������߹�ȭ���������ѹ��������Ģ
http://www.law.go.kr/����/���α����
http://www.law.go.kr/����/���α���������
http://www.law.go.kr/����/���α���������Ģ
http://www.law.go.kr/����/��̤����ι�����κ�ȣ�����������װ��������ѱ�Ģ
http://www.law.go.kr/����/�ڿ�����Ȱ���⺻��
http://www.law.go.kr/����/����������ȣ��
http://www.law.go.kr/����/����������ȣ�������
http://www.law.go.kr/����/�б��������������ѹ���
http://www.law.go.kr/����/�б��������������ѹ��������
http://www.law.go.kr/����/�б��������������ѹ��������Ģ
http://www.law.go.kr/������Ģ/�б����������ǽñ��ص���Ѱ��
http://www.law.go.kr/������Ģ/�����ΰ���������ȣ��ħ
https://www.law.go.kr/��ġ����/������û�б����¿���״�å����������/(6545,20200715)
https://www.law.go.kr/��ġ����/������û�ڻ쿹��������߹�ȭ��������������/(6852,20210104)
http://www.schoolsafe.kr/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searchTab=&searchCategory=&bbsId=972433&bbsMasterId=BBSMSTR_000000030051&pageIndex=1&schKey=TITLE&schVal=%ED%95%99%EA%B5%90%ED%8F%AD%EB%A0%A5
http://www.schoolhealth.kr/
http://www.law.go.kr/����/�б����¿���״�å�����ѹ���
http://www.law.go.kr/����/�б����¿���״�å�����ѹ��������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400190620135948&menuInit=&searchTab=&searchCategory=&bbsId=981108&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8&pageIndex=2&schKey=TITLE&schVal=
https://www.youtube.com/watch?v=RyfXSBm4DUY
https://www.youtube.com/watch?v=RyfXSBm4DUY
http://doran.edunet.net
http://stopbullying.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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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관리를 통한 학생안전 보호와 아동 복지 증진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관련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주요내용

①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관찰, 상담, 지속적인 관심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활용

②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인지 또는 의심 있는 경우, 즉시 신고

  ▸시․군․구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시․군․구(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미배치 지역은 

기존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동행 요청 가능 

**아이지킴콜앱으로도 신고 가능함

③ 아동학대 사안보고: 중대·심각한 사안(언론보도 포함)에 대해 

학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사안보고서 제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관련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항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45조, 제46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주요내용

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비밀엄수

  ▸피해아동의 신변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②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학적관리

  ▸비밀전학: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 시 적극 협조

  ▸등교학습지원: 학대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

의 지리적 요건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제반 사항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적처리(출석인정):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 시 학교는 적극 협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관계부처합동 대책, 2016. 3. 29.(학부모교육)

주요내용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등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실시

② 학생 대상 교육: 성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

③ 학부모 교육

  ▸입학설명회, 학교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학교행사 시

  ▸교육자료 배포, 동영상 상영, 강의 등

【신고 및 처리 절차】

 ①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

는 수사기관(112) 신고 → ② 경찰 및 지자

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

보호전문기관 직원 참여) 현장조사 → ③ 응

급의료조치 및 긴급격리조치 → ④ 학대혐의 

판단 후 조치결정, 후속 관리

※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관 단위가 아닌 사람 단위로 부과)

- 피해아동의 취학, 진학 또는 입소 사실을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안 됨

- 비밀엄수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자료】

- 아동에 대한 예방교육 활용 자료 안내
- 나․침․반 영역별 안전교육동영상(아동학대) 

링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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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자살사고 예방

생명살림교육 강화로 학생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학생 자살 및 자살(자해)시도, 고위험군 위기관리 

대책 수립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예방교육
 

관련근거
∘ 2023 위기학생 지원 계획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주요내용

① 생명살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실시 

  ▸대상: 학생 

  ▸시간: 교과연계 6시간 이상 실시 권장

  ▸교사, 학부모 대상 자살예방교육 실시 권장

  ▸담임교사를 통한 조.종례시간 상시 교육 권장

② 학급별 생명존중 교육

  ▸초등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 ｢이로울클래스｣
  ▸중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 ｢캔들｣
  ▸고등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 ｢리본｣
  ▸학부모 대상 ｢(초등)사랑의 집｣｢(중등)생명의 집｣

고위험 학생 관리

주요내용

① 학교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및 내용 ‘2023 위기학생지원계획 참조’  

  ▸자살 및 자해 고위험군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위기관리

위원회 운영

②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통한 자살징후 조기발견

  ▸상담기관 연계 및 심리검사, 의료비 지원

③ 자살고위험군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고 대처 관련근거  ∘ 2023년 위기학생지원계획

주요내용

① 학생자살 발생 시 보고

  ▸자살사안 발생 시 신속한 위기개입으로 학교 정상화

  ▸24시간 이내 유선 보고(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7일 이내 업무관리시스템사안보고(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교육부)

②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향후 대책 논의 (위기지원컨설팅)

③ 유가족 및 위기 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

  ▸트라우마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치료비 지원(교육부)

④ 위기극복을 위한 교내 지원

  ▸지역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연계 지원

⑤ 자살시도 사안보고(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자해 

사안보고(학교→교육지원청)

【교육자료 및 참고자료】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육동영상   

(생명존중․자살예방) 링크자료

- 학생건강정보센터(교육부)

- 담임교사가 알아야할 학생위기지원 

가이드북

- 청소년 자해행동 개입 프로그램 
｢마음쓰담｣ 

- 자살예방 애니메이션_중등편ㅣ 
경기도교육청TV – YouTube

- 자살예방 애니메이션_초등편ㅣ 
경기도교육청TV - YouTube

【참고서식 및 자료】

- 자살사안 보고서
- 자살(자해)시도 보고서
- 경위보고서

https://www.law.go.kr/����/�Ƶ��д������ó�������Ư�ʹ�/(20210126,17906,20210126)/��10��
https://www.law.go.kr/����/�Ƶ��д������ó�������Ư�ʹ�/(20210126,17906,20210126)/��35��
https://www.law.go.kr/����/�Ƶ�������/(20201008,17206,20200407)/��29��
https://www.law.go.kr/����/�Ƶ�������/(20201008,17206,20200407)/��45��
https://www.law.go.kr/����/�Ƶ�������/(20201008,17206,20200407)/��46��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96708
https://www.law.go.kr/����/�Ƶ�������/(20201008,17206,20200407)/��26��
https://www.law.go.kr/����/�Ƶ������������/(20201001,31068,20200929)/��26��
https://www.law.go.kr/����/�Ƶ�������/(20201008,17206,20200407)/��31��
https://www.law.go.kr/����/�Ƶ������������/(20201001,31068,20200929)/��28��
http://www.law.go.kr/����/�ڻ쿹��������߹�ȭ���������ѹ���
http://www.schoolhealth.kr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23&bbsId=965091&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23&bbsId=965091&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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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및 신고절차와 운영자·운전자의 법적 

의무 등 안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3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주요내용

① 어린이 통학버스

  ▸유치원, 학교(초등, 특수, 대안, 외국인),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②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차종: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보험가입(보험업법 제4조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자동차구조

    색상 황색,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

(조절가능), 어린이통학버스 표시등 등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주요내용

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 보기 쉬운 

곳에 부착

②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절차

  ▸구조·장치변경승인신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구조·장치변경작업: 자동차정비소

  ▸구조·장치변경검사: 교통안전공단(승인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과 

운전자의 의무

주요내용

① 통학버스 안전점검
  ▸차량 일일점검대장 및 정비대장 비치
  ▸수시로 차량 점검 실시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분기별,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
② 통학차량 보유교: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차량정보 등 입력
③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동승보호자 및 운영자의 의무
  ▸매년 2년마다 정기교육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 어린이나 유아가 승하차시 점멸등 장치 작동
   -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 후(좌석안전띠 

착용 포함) 출발
   - 내릴 때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
   - 차량운행 종료시, 반드시 어린이나 유아 하차여부 

확인 및 “하차확인장치” 작동 
  ▸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경우 

보호자 동승(도로교통법 제53조3항 각호 해당 
보호자)

【참고자료】
-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참고자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 매뉴얼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기록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시 서류】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학교(원)등기(록)·인가·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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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한 등하굣길(통학로) 만들기

학생의 등하굣길 생활 속에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 구현 및 등하굣길 위험요소 실태조사 및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단위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지킴이 조직 및 운영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0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주요내용

① 학교별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② 교통 안전지킴이 구성

  ▸교통안전 담당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녹색어머니회 등), 

전담경찰관,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 

    ※ 기존 학교조직을 최대로 활용하여 구성

③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교차로·횡단보도 안전통행지

도, 무단횡단 예방지도) 실시

④ 월 1회 이상, ‘교통 안전지킴이 협의회’를 통해 피드

백 및 사후대책 추진

⑤ 등하굣길 교통안전의 날 운영(월 1회)

⑥ 교통안전 예방 및 캠페인 활동(개학기 학교주변 합동 

안전점검 시 캠페인 등) 활동 전개

단위학교 교통안전 

자체점검 실시

주요내용

① 단위학교별 학생안전 통학로 자체점검 실시

  ▸학생안전통학로 자체점검표를 활용한 요소별 자체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안전조치가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요소별 안전조치를 

통하여 학생안전 통학로 확보

  ▸스쿨존 지정 초등학교의 경우, 스쿨존 안전시설물(안전표지, 

보호구역 도로표지,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미비사항

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시설 직접 개선요청

교통안전 예방교육 강화

주요내용

①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체험중심 교통안전 교육 실시

②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초·중·고등학생 교통안전 교육 실시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

③ 교육과정과 연계된 이론 및 실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관련 안전수업 적극 활용

④ 각종 학부모 관련 회의 시 교통안전 교육내용 계도

⑤ 등하굣길 교통안전의 날 운영(월 1회)

  ▸학교장의 주도하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지역주민과 연계한 각종 홍보활동 및 교통안전 행사 진행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 절차】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작
성 →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 → (시장․군수 
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개교․개원하기 전의 초등학교 등의 경우 

교육감(교육장 위임)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

【교육자료】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교통안전)
  (K-에듀파인 > 업무관리 > 업무지원 > 알

림판 > 일반게시판 > 나침반 5분 안전교
육 자료)

- 나․침․반 안전교육 동영상(교통안전
(스쿨존)편)(2016)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육동영상 
(교통안전) 링크자료

https://www.law.go.kr/����/���α����/(20210112,17891,20210112)/��2��
https://www.law.go.kr/����/���α����/(20210112,17891,20210112)/��52��
https://www.law.go.kr/����/���α����/(20210112,17891,20210112)/��53��
https://www.law.go.kr/����/���α����/(20210112,17891,20210112)/��53����3
https://www.law.go.kr/����/���α���������/(20210105,31380,20210105)/��31��
https://www.law.go.kr/����/���α���������/(20210105,31380,20210105)/��31����2
https://www.law.go.kr/����/���α���������Ģ/(20210101,00224,20201231)/��34��
https://www.law.go.kr/����/���α���������Ģ/(20210101,00224,20201231)/��35��
https://www.law.go.kr/����/���α���������Ģ/(20210101,00224,20201231)/��36��
https://www.law.go.kr/����/���α���������Ģ/(20210101,00224,20201231)/��37��
https://www.law.go.kr/����/���α���������Ģ/(20210101,00224,20201231)/��37����2
https://www.law.go.kr/����/�������/(20201208,17636,20201208)/��4��
https://www.law.go.kr/����/�����ڵ�����������/(20210121,17552,20201020)/��61��
https://schoolbus.ssif.or.kr/sb/index.html
https://schoolbus.ssif.or.kr/sb/index.html
https://www.law.go.kr/����/���α����/(20210112,17891,20210112)/��12��
https://www.law.go.kr/����/��̤����ι�����κ�ȣ�����������װ��������ѱ�Ģ/(20210101,00224,20201231)/��3��
https://www.law.go.kr/����/��̤����ι�����κ�ȣ�����������װ��������ѱ�Ģ/(20210101,00224,20201231)/��10��
http://www.law.go.kr/������Ģ/�б����������ǽñ��ص���Ѱ��/(2019-214,20200101)/��3��
https://www.youtube.com/watch?v=wGvgcVTutew
https://www.youtube.com/watch?v=wGvgcVTut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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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놀이 안전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 안전교육이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부각되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물놀이 안전관리 협력 및 

상황관리

 관련근거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 비상연락망 구성․운영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비상연락망 구축

  ▸유관기관과의 SMS 문자송신 서비스 활성화 등

② 보고방법

  ▸사고발생 시 즉시보고

  ▸해당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 동시 보고

③ 보고내용

  ▸물놀이로 인한 사망·실종 현황

  ▸일시, 장소, 사고원인, 인적사항, 사고내용, 조치사항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철저

주요내용

① 학생 주도의 사례별 안전사고 대처 매뉴얼 제작 활동 강화

   ▸ 학생 중심 토론을 통한 상황선정과 사고 시 행동 매
뉴얼 만들기

② 물놀이 안전교육 철저

  ▸방학 시작 전 물놀이, 수상안전에 대한 예방교육 철저

  ▸안전한 물놀이 지도와 위기 상황 시 적절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연수 및 교육 실시 

③ 물놀이 안전교육 실시

  ▸대부분의 물놀이 사망사고가 여름 휴가철에 하천, 계곡에서 

발생되므로 여름 휴가철 이전에 집중 교육 실시  

안전사고 예상 지역 모니터링 

및 예방 캠페인 전개

주요내용

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및 예상 지역 모니터링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여름 휴가철 전후 시기에 안전 점검 및 예방 활동 실시

  ▸물놀이 관리지역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과 협력

②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 전개

  ▸지자체, 소방서(센터) 등과 협력하여 휴가철 유원지에 대

한 안전 캠페인 전개

  ▸학교 내외, 학생·학부모 대상 자율적 캠페인 활동 

  ▸119시민수상구조대, 민방위대, 해병전우회, 지역자율방재

단, 지역자원봉사단 등과 협력

【참고서식 및 자료】 
- 학생안전사안보고서
- 물놀이안전관리비상연락망 현황
- 익수사고발생보고 및 상황관리 요령

 【교육자료】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
-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 안전교육자료실 

> 학교급별 자료실 > 생활안전 >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물놀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비상시행동요령 > 생
활안전행동요령 > 여름철 물놀이

- 물놀이 안전교육 자료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육동영상

(물놀이 안전) 링크자료 

【참고자료】 
- 구내방송 및 전광판 등 활용 홍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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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안전대책)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
인력배치 등)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보호인력 배치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운영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운영개요
  ▸기간: 1학년도 단위 운영
  ▸대상: 단설유, 초, 중, 특수학교
  ▸주요 활동내용 및 범위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등·하교 및 교문 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기타 학교의 장과 봉사자와 협의한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② 운영방법
  ▸기본방침: 모집공고를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
             (경기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자원봉사센터 활용)
  ▸위촉방법: 학교장 위촉
  ▸운영방식: 자원봉사자 운영(학부모봉사자, 외부모집봉사자)
      ※ 사회복무요원(행정기관 경비지원 분야) 적극 활용 가능
  ▸활동일: 학생의 교육활동일 중 봉사자와 상호협의 결정
  ▸활동시간: 1일 1인 1텀(3시간 미만) 활동, 2텀이상 운영시 2인 이상 위촉
      ※ 학교실정 상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려운 경우 1인이 2텀 봉사 가능하나, 

자원봉사활동 기본 원칙(무대가성, 자발성)과 봉사활동실비는 대가성 금품이 
아닌 실비 성격임을 인지하도록 안내 강화

  ▸운영비지원: 교당 연 7,200천원(봉사활동운영비, 봉사활동실비)

학생보호인력 활동관리

주요내용

① 학생보호인력의 관리 책임자: 학교장
② 자원봉사자로 위촉 후 활동을 개시 
③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봉사직임을 안내
④ 아동학대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 실시(매년)
⑤ 근로계약서, 봉사활동 협약서 작성 금지
⑥ 자원봉사활동 대장은 학생보호인력이 직접 작성 금지
⑦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금지
⑧ 호칭은 ‘지킴이 선생님’으로 권장
⑨ 자원봉사제도에 따른 운영 취지에 맞는 적합한 대우
⑩ 학생보호인력 복장은 봉사자 의사를 존중하여 상호협의 후 결정

【참고자료】
- 2023학년도 학생보호인력 운영 계획

학생보호인력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보상 가능

http://www.schoolsafe.kr
http://www.mois.go.kr
https://www.law.go.kr/����/�ʤ��ߵ����/(20201020,17496,20201020)/��30����8
https://www.law.go.kr/����/�б����¿���״�å�����ѹ���/(20210101,17689,20201222)/��20����5
http://www.law.go.kr/����/�ڿ�����Ȱ���⺻��/(20170726,14839,20170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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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육자원봉사센터 연계 활용
주요내용

① 운영방향
  ▸봉사자원 모집, 봉사 희망자들의 접근성, 활용도 개선
② 교육자원봉사센터 사이트 적극 활용
  ▸홈페이지 주소 http://village.goe.go.kr 

학생보호인력 운영 절차  

주요내용

① 학생보호인력 소요 제출(2월)
② 예산지원 대상교 확정 및 지원(3월)
③ 학생보호인력 운영
  ▸학교 자체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아동학대경력, 성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 조회 실시
  ▸학생보호인력 위촉 후 활동 개시
④ 학교안전지킴이 대상 학교 자체 교육 실시(연 2회 이상)
  ▸운영 계획, 학생 지도 시 금지 행위,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등
⑤ 만족도 조사 및 운영 결과 평가
⑦ 운영비 정산

 【참고서식】
- 학생보호인력위촉장 양식
- 학생보호인력 명찰 규격 양식
- 확인서 양식(결격사유)
- 자원봉사활동 기록 대장
- 학생보호인력 모집 안내문(예시)
- 자원봉사 학생보호인력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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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출입관리

학교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출입증 발급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출입증의 종류
  ▸일반출입증(일반차량출입증 포함),일일방문증(일일차량출입증 포함)
② 발급권자: 학교장
  ▸출입증 발급 업무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인력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
③ 출입증 발급
  ▸일반(차량)출입증: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 후 신청 → 일반

출입증 발급(학교장)
  ▸일일(차량)방문증: 일일방문증 관리대장 작성, 신분증 제

출 → 일일방문증 발급(학교장) 
④ 발급통제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교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재

발급을 요청한 경우
  ▸기타 학교관리·학생보호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출입관리

주요내용

① 학교출입문 통제: 등·하교 시간 외에 출입문 전부 폐쇄
  ※ 단, 학교장 승인에 의해 개폐시간 조정 가능
② 분실 시 즉시 분실신고서 제출
③ 단체방문객 출입: 단체방문신고서 작성․제출 → 허가(학교장)
④ 학교 출입수칙의 게시
  ▸학교개방시간, 학교출입 및 출입증 발급 장소·절차 
  ▸학교의 장이 출입거부·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
⑤ 학교 출입거부·퇴교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교직원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방문객의 경우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

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등
⑥ 무단출입자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무단출입자 신고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무단으로 학교 내에 진입한 자에 대하여 즉시 출입증 

교부 장소로 인계·절차에 따라 출입증 발급 안내
⑦ 학교 주변 위협요소 발생에 따른 대응
  ▸(교내) 학생보호인력 추가 배치, 외부인 학교 출입통제 강화
  ▸(교외) 통학로 주변 CCTV 확인 및 증설 요청(자치단체장), 

아동안전지킴이 순찰구역 지정 확인 및 요청(경찰서장)

【참고자료】
-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

【첨부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본 1부
- 사진(3.5㎝ × 4.5㎝) 1매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학교 출입 이외에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준용
퇴교 요청 불응 시 학교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하여 도움 요청

학교 주변 위협요소(강력범죄자 출소 등) 
발생 시, 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안전시설 
확보 및 치안강화 적극 협조 요청

http://village.goe.go.kr
https://www.law.go.kr/����/�ʤ��ߵ����/(20201020,17496,20201020)/��30����8
https://www.law.go.kr/����/�б����¿���״�å�����ѹ���/(20210101,17689,202012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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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출입증 취급 시 준수사항
주요내용

① 점검확인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 확인·점검(연 1회 이상)
② 대장관리
  ▸출입증 관리대장 기록 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주의
③ 관리, 회수·반납, 폐기: 관리대장에 의한 반납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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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과 외부인 무단출입 단속을 위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를 
통한 학생의 안전대책 마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내 CCTV 설치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5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6~69조

주요내용

① 설치 기본 고려사항
  ▸설치사양: 200만화소 이상 권장 
  ▸설치장소: 안전생활 취약지역(출입구, 사각지역, 중요지역 등)
② 사전 의견수렴(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수)
  ▸외부 공간(운동장 등)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사전의견수렴 생략 가능
  ▸실내 공간
     - CCTV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특정실(교실, 식당, 강당, 실험실 등)의 경우 매년 

사용 대상자가 전원 동의하는 경우에만 운영
  [참고]국가인권위원회「교실내 CCTV 설치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2012.2.23.)
‘교실 내 CCTV 설치행위는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소
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③ 설치․운영 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필수)
  ▸설치 목적,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카메라 대수, 위치 등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필수)
  ▸기재사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교문 또는 교문인접 필수 설치

CCTV 운영 관련근거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제76조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설치․운영 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에 따라 주기적 점검 실시 (월별 또는 분기별)
  ▸CCTV 업무 관련자(책임관,운영담당자,모니터링 전담자 등)에 

대해 제반 교육 실시
② 영상정보 열람 청구
  ▸ 개인정보 주체는 자기 개인정보(영상정보)의 열람 청구 가능
  ▸ 열람 청구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관리
  ▸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제한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제3자에게 제공가능
③ 영상정보 보유기간: 최소 30일 이상

https://www.law.go.kr/����/����������ȣ��/(20200805,16930,20200204)/��25��
https://www.law.go.kr/����/����������ȣ�������/(20210205,31429,20210202)/��23��
https://www.law.go.kr/����/�ʤ��ߵ����/(20201020,17496,20201020)/��30����8
https://www.law.go.kr/����/�ʤ��ߵ���������/(20210101,31349,20201231)/��57����2
https://www.law.go.kr/������Ģ/�����ΰ���������ȣ��ħ/(355,20201211)/��66��
https://www.law.go.kr/������Ģ/�����ΰ���������ȣ��ħ/(355,202012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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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재난안전

업 무 명  재난안전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식품위생법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업무개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교육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재난 유형별로 단계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안내

주요내용

단   위   업  무

1. 대설․한파 8. 화재

2. 폭염 9. 유해화학물질

3. 풍수해(태풍․집중호우․강풍) 10. 식중독 발생 시 단계별 대처요령

4. 지진(지진해일)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 황사 12. 민방위 훈련

6. 미세먼지 13. 교육시설공제

7. 오존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23)

 ○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미세먼지)(경기도교육청, 2021)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22)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안전 – 안전교육자료)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포털(재난 시 행동요령, 생애주기 안전교육자료 탑재)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경기도교육청, 2015.)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학교안전 – 안전교육자료)

 ○ 나․침․반 5분 안전 교육자료(업무관리시스템 – 업무지원 – 알림판 – 나침반교육)

 ○ 나․침․반 안전교육동영상 자료(유튜브 검색 가능)

 ○ 미세먼지: 수도권대기환경청

 ○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교육연구시설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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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설 ․ 한파

폭설․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개념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적설량에 따라 주의보, 경보를 발령
∘ 한파: 저온의 한랭기단이 들이닥쳐 급격한 기온의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

기상특보 발효 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
될 때 다만, 산지는 30cm이상 예
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
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
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예방단계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주요내용

① 안전관리 세부 집행계획 수립 시행
  ▸대책본부 구성 및 그에 따른 직원별 업무 분장
    ※ 업무별 담당자 지정 및 명확한 임무 부여
  ▸재난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비상근무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비
  ▸재난대비 안전훈련 및 계기교육 실시
  ▸실별 피난로 및 대피장소 지정
② 교육시설공제 가입(건물, 부속물, 물품)
③ 제설물품 구입(11월) 
  ▸염화칼슘, 모래, 눈삽, 빗자루, 넉가래 등
④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
  ▸조립식, 경량철골조, 체육관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
  ▸경량철골조 건물 지붕, 연결통로의 접합부 점검 및 보수
  ▸지붕 처마 홈통은 최소의 규격으로 견고하게 설치
  ▸과거 대설 피해가 있었던 학교는 유사건물에 대한 점검
  ▸통학로 등 교내 빙판제거 및 각종 배관 동파 점검
  ▸수도 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 등으로 채우고, 외부는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

【교육자료】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유아용, 초등1~3학년용, 초등4~6

학년용, 중등용, 특수학급용)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12월)
  (유치원, 초등, 중등, 가정연계 안전

교육자료)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육동영상 

(대설) 링크자료 
- 대설 시 행동요령

http://www.law.go.kr/����/�糭���������⺻��
http://www.law.go.kr/����/�糭���������⺻�������
http://www.law.go.kr/����/�糭���������⺻�������Ģ
http://www.law.go.kr/����/���ȯ�溸����
http://www.law.go.kr/����/���ȯ�溸���������
http://www.law.go.kr/����/���ȯ�溸���������Ģ
https://www.law.go.kr/����/ȭ���ǿ���������������ѹ���
https://www.law.go.kr/����/ȭ���ǿ���������������ѹ��������
https://www.law.go.kr/����/ȭ���ǿ���������������ѹ��������Ģ
https://www.law.go.kr/����/�ҹ�ü���ġ�װ��������ѹ���
https://www.law.go.kr/����/�ҹ�ü���ġ�װ��������ѹ��������
https://www.law.go.kr/����/�ҹ�ü���ġ�װ��������ѹ��������Ģ/(00360,20221201)
http://www.law.go.kr/����/ȭ����������غ�������谡�Կ����ѹ���
http://www.law.go.kr/����/ȭ����������غ�������谡�Կ����ѹ��������
http://www.law.go.kr/����/��������Ǽҹ�������������ѱ���
http://www.law.go.kr/����/ȭ�й���������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ι����⺻��
http://www.law.go.kr/����/�ι����⺻�������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340151216234958&menuInit=7%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1831&bbsMasterId=BBSMSTR_000000030103&pageIndex=1&schKey=TITLE&schVal=#n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1649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2&pageIndex=1&schKey=TITLE&schVal=%EB%AF%B8%EC%84%B8%EB%A8%BC%EC%A7%80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340151216234958&menuInit=7%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618&bbsMasterId=BBSMSTR_000000030103&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www.schoolsafe.kr/
http://www.goe.go.kr/edu/bbs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
http://kasem.safekorea.go.kr/ptl/fms/main.do
http://www.goe.go.kr/edu/bbs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
http://www.me.go.kr/mamo/web/main.do
http://www.edufa.or.kr/main.do
https://www.law.go.kr/����/�糭���������⺻��/(20201210,17479,20200818)/��4��
https://www.law.go.kr/����/�糭���������⺻��/(20201210,17479,20200818)/��25��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64&pageIndex=10&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65&pageIndex=10&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66&pageIndex=10&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66&pageIndex=10&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67&pageIndex=10&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68&pageIndex=10&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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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대비단계

주요내용

① 관심 ~ 주의 단계: 주의보 발령 시

  ▸징후 감시활동: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재해 위험요소 점검

  ▸실내 적정온도 유지 및 실외 수업 자제

② 경계 단계: 경보 발령 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실내 적정온도 유지 및 실외 수업 금지

  ▸단축수업, 휴업 조치 검토

   - 교육청 또는 학교 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은 학생 및 학

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학교 재량인 경우 교육청에 즉시 보고

  ▸학교시설물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대설 취약시설(붕괴, 눈사태 등) 지정 및 접근금지 조치

  ▸제설장비, 인력, 제설물품(염화칼슘, 모래) 확인 및 제설

작업 실시

③ 심각 단계: 대규모 피해 예상 시

  ▸비상 대책본부 운영

   - 근무 시간은 기상 상황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이행 

   - 학생 귀가, 휴업 등 적극 검토

대응단계

주요내용

①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전교생에게 명확한 피난 지시

  ▸지정된 장소로 신속히 대피(운동장, 인근 장소 지정)

② 대피 후의 안전 확보

  ▸학생 인원 파악, 보호자 연락, 귀가조치 검토

  ▸교육시설물 등 피해상황 파악 등 정보수집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제설도구를 이용한 제설작업 실시

③ 시설물 붕괴 또는 부상자 발생 시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의료기관 등에 연락, 보호자 연락

  ▸교육청,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보고

   - 재해 발생 파악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

(문자송신 병행) → 원인, 피해내역, 조치사항 등 재난

상황 보고(메일 보고 후 공문 시행) 

  ▸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접근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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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복구단계

주요내용

① 대설․한파 후 점검사항

  ▸대설 후

   - 통학로 및 교내 제설 작업, 건물 지붕, 옥상 등 쌓인 눈 제거

   -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반드시 실시 후 학생 입실 조치

  ▸한파 후

   - 통학로 및 교내 빙판 제거

   - 수도 계량기 및 수도관 동파 점검

②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이행

  ▸기관장의 판단 아래 조기귀가, 임시휴업 조치

  ▸교육시설물 피해가 있을 경우 인근학교 이용, 2부제 수업 

등 수업대책 강구

③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피해원인 조사·분석, 유사사고 방지·예방대책, 복구 계획 수립

  ▸교육청,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경과 및 결과 보고

   - 피해복구 추진 사항 보고(피해 발생 후 5일 이내, 메일 

보고) → 복구 결과 보고(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 

  ▸교육시설공제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재난상황 유선 통보 후, 

     보상 가능할 경우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피해시설 복구·정비 소요예산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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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염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개념
 ∘ 폭염: 통상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으로, 기온에 따라 

주의보, 경보를 발령

기상특보 발효 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폭염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관련 질병
∘ 열부종: 발이나 발목이 부음

∘ 열탈진: 피로감, 두통, 구역질, 구토 증상

∘ 일사병: 두통, 위약감, 구역질, 구토, 어지럼증, 피부가 차고 젖어 있으나 

체온은 크게 변동 없음

∘ 열사병: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럼증, 구토, 의식저하,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지만 땀이 나지 않음

∘ 열경련: 근육경련, 피로감

∘ 열실신: 일시적 의식 소실

예방․대비단계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주요내용

① 폭염 대응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대책본부 구성 및 그에 따른 직원별 업무 분장

  ▸비상연락망 정비, 재난상황 보고 체계 확립

  ▸폭염 대비 학사운영 방안 수립

  ▸일기예보, 폭염특보 발령 여부 확인

② 폭염 대비 건강관리 및 행동요령 교육ㆍ홍보

  ▸폭염 대응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내용 탑재 등

  ▸학생 건강상태 체크 및 폭염 취약 질환 보유 학생 파악

(특별관리)

  ▸응급처치 물품 구입: 생리식염수, 얼음주머니, 체온계, 

비상구급품 등

③ 급식관련 위생관리 철저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 점검

  ▸손, 재료, 조리기구 등 급식관련 위생관리 강화

  ▸조리된 식품은 방치하기 말고 신속히 배식 후 잔반 처리

④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시설 및 과부하 대비 변압기 사전 점검

【교육자료】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6월)
  (유치원, 초등, 중등, 가정연계 안전

교육자료)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7월)
  (초등, 중등, 가정연계 안전교육자료)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육동영상 

(폭염) 링크자료 
【참고자료】

- 폭염 훈련 가이드(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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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대응․복구단계

주요내용

① 폭염주의보 발령 시

  ▸학교장 판단 하에 단축수업, 학생 귀가 조치 검토

  ▸체육활동 등 실외, 야외활동 자제

  ▸실내 적정온도 유지

    ※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평균 28℃ 이상 유지

       단, 학교·도서관·콜센터·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 유지 가능

  ▸학교급식 식중독 주의

② 경계 단계: 경보 발령 시

  ▸학교장 판단 하에 단축수업, 학생 귀가 조치 검토

  ▸체육활동 등 실외, 야외활동 금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재점검

③ 기타 사항

  ▸단축수업, 휴업, 피해학생 발생 시 교육청 조치결과 보고, 

학부모에게 통보

   - 재해 발생 파악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

(문자송신 병행) → 원인, 피해내역, 조치사항 등 재난

상황 보고(메일 보고 후 공문 시행) → 피해복구 추진 

사항 보고(피해 발생 후 5일 이내, 메일 보고) → 복구 

결과 보고(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 

  ▸피해 학생 및 교직원 파악·조치, 필요시 건강진단, 병원

진료

【참고자료】

-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https://www.law.go.kr/����/�糭���������⺻��/(20201210,17479,20200818)/��4��
https://www.law.go.kr/����/�糭���������⺻��/(20201210,17479,2020081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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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수해(태풍·집중호우·강풍)
풍수해(태풍·집중호우·강풍)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

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개념 및 업무처리 절차 주 요 내 용

개념
 ∘ 태풍: 적도지방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써, 호우와 강풍을 

동반하며, 홍수, 풍랑, 해일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자연 현상
∘ (집중)호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강우량

에 따라 주의보, 경보를 발령
∘ 강풍: 바람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

하는 재해를 말하며, 풍속에 따라 주의보, 경보를 발령

기상특보 발효 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
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
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강풍

평균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
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단, 산지의 경우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
될 때)

평균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
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단, 산지의 경우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
될 때)

예방단계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주요내용

① 안전관리 세부 집행계획 수립 시행
  ▸대책본부 구성 및 그에 따른 직원별 업무 분장
    ※ 업무별 담당자 지정 및 명확한 임무 부여
  ▸재난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비상근무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비
  ▸재난대비 안전훈련 및 계기교육 실시
  ▸실별 피난로 및 대피장소 지정
② 교육시설공제 가입(건물, 부속물, 물품)
③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
  ▸위험요소 사전 제거
  ▸지붕, 홈통, 옥상, 하수도, 배수구 정비, 낙엽 등 이물질 제거
  ▸옹벽, 축대, 담장, 건물 연결 통로 등 교내 붕괴 위험지역 점검
  ▸학교주변 공사장 및 붕괴위험 지역 파악(공사 담당자 

연락처 파악)

【교육자료】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유아용, 초등1~3학년용, 초등4~6

학년용, 중등용, 특수학급용)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9월)
  (초등, 중등, 가정연계 안전교육자료)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육동영상 

(호우․낙뢰․태풍) 링크자료 
- 태풍․호우 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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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단계

주요내용

① 관심 ~ 주의 단계: 주의보 발령 시

  ▸징후 감시활동: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재해 위험요소 점검

② 경계 단계: 경보 발령 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단축수업, 휴업 조치 검토

  ▸학교시설물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 금이 가거나 깨진 유리창 교체

   - 노후 되거나 기울어진 담장, 축대 등은 보수, 보강

   - 교내 배수, 누수 상황 파악, 침수 예상지역 모래주머니 적재

   - 붕괴위험 지구, 균열이 있는 옹벽 응급조치 및 출입통제

(옥상 포함)

③ 심각 단계: 대규모 피해 예상 시

  ▸비상 대책본부 운영(근무 시간은 기상 상황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이행 : 학생 귀가, 

휴업 등 적극 검토

대응단계

주요내용

① 태풍, 호우 시

  ▸실시간 기상상태 파악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면 학생들을 창문에서 멀리 이동 조치

  ▸창문 파손에 대비하여 창문을 닫고 필요 시 테이프 고정

  ▸파손, 탈락된 파편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외부 출입 통제

  ▸교내 우천로 등 가설건축물 주변에 학생들의 접근 통제

  ▸하천 부근의 학교는 하천의 범람여부를 파악하여 학생

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② 침수 등 피해 발생 시

  ▸전교생에게 지정된 장소로 피난 지시

  ▸대피경로의 안전 확보

  ▸수도, 가스밸브, 전원 모두 차단 후 대피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이동

③ 대피 후의 안전 확보

  ▸학생 인원 파악, 보호자 연락 등 조치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의료기관 등에 연락

  ▸교육시설물 등 피해상황 파악 등 정보수집

  ▸교육청,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유선 보고

   - 재해 발생 파악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문자송신 병행) → 원인, 피해내역,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 보고(메일 보고 후 공문 시행)

【참고자료】
-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https://www.law.go.kr/����/�糭���������⺻��/(20201210,17479,20200818)/��4��
https://www.law.go.kr/����/�糭���������⺻��/(20201210,17479,20200818)/��25����2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58&pageIndex=1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59&pageIndex=10&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60&pageIndex=10&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60&pageIndex=10&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61&pageIndex=10&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62&pageIndex=10&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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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구

주요내용

① 피해상황 확인 및 보고

  ▸피해액 산출, 피해 지역 접근 금지 라인 설치

  ▸전기, 가스, 수도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후 

사용

  ▸피해시설 응급조치 및 학교시설 안전점검

  ▸교육청,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경과 및 결과 보고

   - 피해복구 추진 사항 보고(피해 발생 후 5일 이내, 메일 

보고) → 복구 결과 보고(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 

②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이행

  ▸기관장의 판단 아래 조기귀가, 임시휴업 조치

  ▸교육시설물 피해가 있을 경우 인근학교 이용, 2부제 수업 

등 수업대책 강구

③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피해원인 조사·분석, 유사사고 방지·예방대책, 복구 계획 

수립

  ▸교육시설공제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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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지진해일)
지진(지진해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

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업무처리 절차 주 요 내 용

개념
 ∘ 지진: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해일(쓰나미): 해저나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바다 밑이 

솟아오르거나 가라앉아서 평소와는 다른 높은 파도로 

되는 현상

예방단계

주요내용

① 안전관리 세부 집행계획 수립·시행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그에 따른 직원별 업무 분장

  ▸학교 실정에 맞는 자체 지진대피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

  ▸비상근무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비

  ▸실질적인 지진대피 훈련 및 계기교육 실시

  ▸피난로 및 대피장소 지정

  ▸위험을 학생스스로 확인ㆍ판단하여 대피하도록 훈련

②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조치

  ▸건물 기초, 지반, 균열 등 취약시설 점검 및 조치

  ▸노후시설물, 옹벽, 담장, 지붕 등 지진 취약시설 점검 및 

조치

③ 교육시설물 내진 보강

  ▸교육청, 교육부 내진 보강사업 추진계획에 따름

대비단계

주요내용

① 지진 발생 전(징후 발견 또는 주의보 발령 시)

  ▸징후 감시활동: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기상청, 안전디딤돌 등 기상수신 서비스 사전 가입

  ▸비상근무체계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학교시설물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방재물자 구비: 대피유도 장비, 구급장비, 비상배낭, 

방송장비 등

  ▸인접 학교 또는 임시시설 등 숙지

【참고자료】

- 지진의 규모와 진도 계급

【참고자료】
- 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

【교육자료】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유아용, 초등1~3학년용, 초등4~6학년용, 

중등용, 특수학급용)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4월)
  (유치원, 초등, 중등, 가정연계 안전교육자료)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육동영상 (지진) 

링크자료
- 나․침․반 안전교육동영상(지진․해일편) 자료

(2016)
- 나․침․반 안전교육동영상(지진) 자료(2017)
- 지진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참고자료】
- 지진 발생 시 운동장 안전 여부 및 추가 

대피처 지정 현황
- 지진대피소 현황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48&pageIndex=1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49&pageIndex=1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50&pageIndex=1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51&pageIndex=1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52&pageIndex=1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s://www.youtube.com/watch?v=k-k5daYv0wE
https://www.youtube.com/watch?v=k-k5daYv0wE
https://www.youtube.com/watch?v=_eJuKzEn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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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절차 주 요 내 용

대응단계

주요내용

① 지진 발생 시

  ▸학생 긴급대피

  ▸대피 후의 안전 확보

   - 인원 파악 및 부상자 확인

   - 부상자 응급조치, 의료기관 등에 연락

   - 보호자에게 연락 후 학생 인계 조치

② 후속 조치

  ▸교사시설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위험지역 통제

  ▸등·하교 안전 및 휴업 조치

  ▸신속한 상황 보고

   - 재해 발생 파악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문자송신 병행) → 원인, 피해내역,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 보고(메일 보고 후 공문 시행)

복 구

주요내용

①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이행

  ▸지진 상황 종료 후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반드시 

실시,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학생 입실 조치

    ※ 가스, 전기, 배관, 상하수도 등 폭발이나 화재, 붕괴  

위험성 확인

  ▸기관장의 판단 아래 조기귀가, 임시휴업 등 적극 조치   

(조치 후 교육청 보고)

  ▸교육시설물의 피해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인근

학교 이용, 2부제 수업 실시 등 적절한 수업대책 강구

②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학교 피해시설 응급복구

  ▸위험구역 설정 및 관리: 위험구역 내 학생의 강제대피,  

통행 제한

  ▸2차 피해 예상 시설점검 및 안전조치 :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시설물 피해 원인 등을 조사·분석하여 유사사고 방지 및  

예방대책 수립

  ▸피해시설 복구·정비 소요예산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확보

③ 교육청,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경과 및 결과 보고

  ▸피해복구 추진 사항 보고(피해 발생 후 5일 이내, 메일 

보고) → 복구 결과 보고(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 

  ▸피해 발생 시 교육시설공제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

【학생 긴급대피 요령】
- 진동 발생 즉시 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
- 진동이 멈추면 출입문 쪽 학생부터 정해진 

대피경로를 따라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운동장, 공터 등 미리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

  ※ 진동이 멈추면 방송, 타종, 음성, 호루라
기 등을 이용하여 전교생이 대피토록하
고, 평소 학생 스스로 판단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

- 흔들림 후, 화재 등 2차 재난 방지를 
위해 가스, 전기 등 전열기 차단

【참고자료】
-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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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황사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개념
 ∘ 황사: 중국과 몽골 사막의 미세한 모래가 바람에 날려 대기 중에 퍼

져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 또는 흙먼지를 말함

기상특보 발효 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황사

 2017.1.13. 주의보 기준 삭제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 경보로 대

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예방·대비단계

주요내용

① 황사 대응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비상대책반 구성 및 직원별 업무 분장

  ▸비상연락망 정비, 재난상황 보고 체계 확립

  ▸황사 대비 학사운영 방안 수립

  ▸일기예보, 황사특보 발령 여부 확인

② 황사 대비 건강관리 및 행동요령 교육ㆍ홍보

  ▸황사 대응 행동요령, 피해 예방 교육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내용 탑재 등

③ 급식관련 위생관리 철저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 점검

  ▸손, 재료, 조리기구 등 급식관련 위생관리 강화

  ▸식품 조리, 가공 및 운반 시 오염 방지 철저

대응·복구단계

주요내용

① 경보 발령 시

  ▸학교장 판단 하에 단축수업,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교 

등 적극 검토

  ▸체육활동 등 실외, 야외활동 금지

② 기타 사항

  ▸단축수업, 휴교, 피해학생 발생 시 교육청 조치결과 보

고, 학부모에게 통보

  ▸피해 학생 및 교직원 파악·조치, 필요시 건강진단, 병원진

료

  ▸상황 종료 후 실내공기 환기, 환경 정화, 학교 실ㆍ내

외 방역 및 먼지 제거

【교육자료】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유아용, 초등1~3학년용, 초등4~6

학년용, 중등용, 특수학급용)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3월)

  (중등, 가정연계 안전교육자료)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육동영상 

(황사․미세먼지) 링크자료 

【참고자료】

-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43&pageIndex=1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44&pageIndex=1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45&pageIndex=1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45&pageIndex=1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46&pageIndex=1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47&pageIndex=1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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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제8조를 근거로 미세먼지 예․경보 기준 변경을 반영함(2018.7월 기준)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개념
 ∘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ㆍ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생성되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

기상특보 발효 기준 ∘ 미세먼지 예보제 : 환경부 시행(2018.7.)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 미세먼지 경보제 : 경기도 발령

대상물질 주의보 경보

  미세먼지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초미세먼지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

시간 이상 지속인 때

예방·대비단계

주요내용

① 「대기오염대응 세부행동요령」 작성

  ▸학교별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교당 1명 이상)

  ▸등하교시간 조정․휴업 관련 행정사항

  ▸미세먼지 민감계층 파악 및 관리 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 사전계획 마련

  ▸대응단계별 공기정화장치 작동 등 실내공기질 관리 요령

   ※ 세부행동요령은 학교안전계획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② 학생 및 보호자 대상 미세먼지 대비 건강관리 및 행동요령 

교육ㆍ홍보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피해 예방 교육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내용 탑재 등

③ 급식관련 위생관리 철저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 점검

  ▸손, 재료, 조리기구 등 급식관련 위생관리 강화

  ▸식품 조리, 가공 및 운반 시 오염 방지 철저

【교육자료】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유아용, 초등1~3학년용, 초등4~6

학년용, 중등용, 특수학급용)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3월)

  (유치원, 초등, 중등, 가정연계 안

전교육자료)

- 미세먼지 7대 표준안 자료(교육부)

  (유치원, 초1~2, 초3~4, 초5~6)

- 나․침․반 안전교육동영상 자료(2017)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육동영상 

(황사․미세먼지) 링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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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대응·복구단계

주요내용

① 예비주의보 발령 시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관리대책 

이행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가동 등 실내공기질 관리

  ▸실외수업 자제,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비상연락망

을 통한 상황 공유

② 주의보 발령 시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유치원, 학교), 등ㆍ하원 시

간 조정(유치원) 등 실시

  ▸창문을 닫고, 가능한 공기청정기 작동, 실내 물걸레 청소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

유

  ▸경보 발령 시

  ▸학사일정 고려하여 단축수업,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 적극 검토ㆍ실시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창문을 닫고, 가능한 공기청정기 작동, 실내 물걸레 청소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개인

위생 철저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③ 주의보, 경보 해지 후

  ▸학교별 실내외 방역 및 청소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

  ▸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휴식 등 적정 조치

  ▸실외수업 대체, 등ㆍ하교 시간 조정, 휴업, 교육 등 

조치사항 보고(7일 이내)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43&pageIndex=1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44&pageIndex=1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45&pageIndex=1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45&pageIndex=1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46&pageIndex=1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47&pageIndex=1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313500&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313499&pageIndex=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313497&pageIndex=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313496&pageIndex=2&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s://www.youtube.com/watch?v=EYnE3HPPx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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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존

오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

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

오존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개념
 ∘ 오존(O₃): (산소분자(O₂)에 산소원자(O)가 더해진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기체

  - 상층의 오존은 해로운 단파장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역할

  - 지표 근처의 오존은 인간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해로운 물질

오존의 위험성
∘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하여 사람의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식물의 수확량 감소, 건축물 부식, 스모그에 의한 대기오염 등 

생태계 및 산업활동 전반에 악영향

∘ 고농도 오존에 노출되면 기침, 숨참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호흡기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 고농도 오존은 기도나 폐포를 손상 또는 약화

시킴

오존 예•경보제
∘ 오존 예보제 : 환경부 시행

예보구간
등 급(ppm)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농도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 오존 경보제 : 경기도 발령

구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발령 0.12ppm 이상 0.30ppm 이상 0.50ppm 이상

해제기준 0.12ppm 미만
0.12ppm 이상 
0.30ppm 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0.30ppm 이상 
0.50ppm 미만일 때 
경보로 전환

∘  오존 오염도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질’

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예방대책

주요내용

① 오존 예보가 ‘나쁨’ 이상인 경우

  ▸오존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5시에 오존 

농도가 최고치에 달하므로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오후 

2~5시를 피해서 실시

② 오존 경보(주의보·경보·중대경보)가 발령된 경우

  ▸현재 대기질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실외활동 자제, 

창문 닫기 등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실행

【참고자료】

- 오존 경보 발령 시 행동지침

- 고농도 오존 피해 예방 교육자료 

- 오존, 제대로 알고 대비해요!(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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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재

화재로부터 인명, 시설물, 물품의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화재예방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주요내용

① 소방계획서 작성

  : 소방대상물을 사용 개시할 때, 계획변경 시 반영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목    적: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선임대상: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자    격: 감독직에 있으며 규정 제5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선임할 수 있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소속·직위·성명 및 증빙서류 첨부) 

    ☞ 소방안전 관리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자위소방대 편성: 전체 교직원 편입, 임무 부여

구분 자위소방대 임무
대장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

부대장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

지휘반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반의 임무조정, 화재진압등
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

진압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

구조구급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

대피유도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

④ 화재예방 조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수시 교육 실시

  ▸실별 화재예방 중점 추진: 과학실, 실험실 등

  ▸기숙사(합숙소 포함), 급식실 등 화재취약시설 집중 점검

  ▸실별 책임자 

   : 화기단속 등 당해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예방 조치

  ▸공공기관 당직근무자의 업무 

   :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한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⑤ 교육시설공제 가입(건물, 부속물, 물품)

http://www.airkorea.or.kr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9%94%EC%9E%AC%EC%9D%98+#undefined
http://www.law.go.kr/����/��������Ǽҹ�������������ѱ���/(20160121,26916,20160119)/��5��
http://www.law.go.kr/����/��������Ǽҹ�������������ѱ���/(20160121,26916,20160119)/��6��
http://www.law.go.kr/����/��������Ǽҹ�������������ѱ���/(20160121,26916,20160119)/��9��
http://www.law.go.kr/����/��������Ǽҹ�������������ѱ���/(20160121,26916,20160119)/��10��
http://www.law.go.kr/����/��������Ǽҹ�������������ѱ���/(20160121,26916,20160119)/��12��
http://www.law.go.kr/����/��������Ǽҹ�������������ѱ���/(20160121,26916,20160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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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대비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주요내용

①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연 2회 이상 실시(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기록부 - 기록보관 2년)

② 소방점검

구분 외관점검 종합점검 작동점검

점검대상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외관점검 대상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 
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전기관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단,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생략 가능)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단, 학교의 경우 사용 
승인일이 1월~6월 사이인 

경우 6월30일까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점검서식 소방시설외관점검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점 검 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슬사

점검결과
2년간 점검결과 

자체보관
15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15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화벽, 내부마감재료 등에 대한 금지행위 명시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 비상구(출입구)용접 등 폐쇄, 통로‧계단 철책 후 시건장치 등 폐쇄행위 금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출입구 및 통로·계단에 물건적치, 방화셔터구역 장애물 설치행위 등 금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틀)철거, 고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훼손행위 금지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방화구획, 방화문 임의변경, 무창층화 행위 등 금지 

④ 화재취약시설 집중관리 및 위험요소 사전조치

  ▸각 실 사용자 및 화기 책임자 최종 퇴실 시 전원차단 등 화기단속

  ▸건물 누수 발생 시 누수 원인 제거 및 전기안전점검 실시

  ▸화재 취약시설(폐휴지 보관 창고 등) 전기차단, 출입통제 및 잠금 철저

  ▸가전제품 및 콘센트 주변 먼지와 인화물 제거

【교육자료】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유아용, 초등1~3학년용, 

초등4~6학년용, 중등용,

  특수학급용)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유치원)
  (5월, 7월, 10월, 11월)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초등)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중등)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가정연계교육자료)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 나․침․반 안전교육 동영상

(화재안전)(2016)

- 나․침․반 안전교육 동영상

(화재편)(2017)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

육동영상 (화재) 링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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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대응

주요내용

① 소방활동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화재경보, 대피, 소화 등 관련 조시 

실시

  ▸화재 비상벨이 울리면 미리 지정된 담당자가 즉시 교내 화재 

발생경보 발령

  ▸화재 발생여부 파악 후 119 신고

② 대피

  ▸미리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

  ▸대피 후 인원 파악 후 응급조치 실시

  ▸보호자에게 연락, 학생 불안에 대한 대응, 필요 시 학생귀가 조치

③ 학교 대책본부 설치

  ▸피해상황 파악 및 교육청·유관기관 보고

   - 재해 발생 파악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문자송신 병행)

→ 원인, 피해내역,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 보고(공문 시행)

복구

주요내용

①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이행

  ▸교육시설물의 화재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인근학교 이용, 

    2부제 수업 실시 등 적절한 수업대책 강구

②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학교 피해시설 응급 복구

  ▸피해시설 복구·정비 소요예산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확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

  ▸시설물 피해 원인 등을 조사·분석하여 유사사고 방지 및 예방대책 

수립

③ 교육청,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경과 및 결과 보고

  ▸피해복구 추진 사항 보고(피해 발생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 → 

복구 결과 보고(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

④ 교육시설공제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재난상황 유선 통보 후, 보상 가능할 경우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대피 시 방화셔터가 내려왔을 경우 

 → 방화셔터의 비상구 열고 

이동(소방훈련 시 교육 

실시)

http://www.law.go.kr/����/��������Ǽҹ�������������ѱ���/(20160121,26916,20160119)/��14��
https://www.law.go.kr/����/ȭ�翹��,�ҹ�ü���ġ�������������������ѹ���/(20210101,17007,20200218)/��10��
https://www.law.go.kr/����/ȭ�翹��,�ҹ�ü���ġ�������������������ѹ��������Ģ/(20200814,00132,20190813)/��18��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83839&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ED%99%94%EC%9E%AC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83841&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ED%99%94%EC%9E%AC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96763&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ED%99%94%EC%9E%AC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83840&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ED%99%94%EC%9E%AC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401512162349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bbsId=283842&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ED%99%94%EC%9E%AC
https://www.youtube.com/watch?v=Y6BvFIYYRo4
https://www.youtube.com/watch?v=Y6BvFIYYRo4
https://www.youtube.com/watch?v=5vRGFeNmuPY
https://www.youtube.com/watch?v=5vRGFeNm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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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

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개념
 ∘ 화학물질 사고: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

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

∘ 특징: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유형 발생으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초기대응이 미흡한 경우, 치명적인 재난으로 확대됨. 또한, 화학물

질이 공기와 혼합되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매우 큼

예방·대비단계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주요내용

①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② 교내 화학물질 누출 대비 예방 및 점검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학교가 보유한 화학물질 이름, 보관장소, 공급업체 연락처 

등 작성·보관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위험 발생 대비 경보체계 마련

③ 학교 주변 산업단지 유해물질 누출 대비

  ▸학교 주변 산업단지 현황 및 보유물질 종류, 업체 연락처 

등 숙지

  ▸비상상황 발생 대비 비상대책반 편성·운영

대응·복구단계

주요내용

① 교내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대응·복구

  ▸상황전파(학교 내, 인근학교, 119신고)  후 신속한 대피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감염지역 접근 금지 조치

  ▸누출물질 제거 시도 X

② 학교 주변 누출사고 발생 시 

  ▸119 및 112 신고 및 대피(바람을 마주보고)

  ▸라디오, TV,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해 상황 주시

  ▸재난대응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

③ 학생 대피 및 안전 확보

  ▸학생 인원 파악 및 부상자 파악

  ▸필요 시 비상대책반 운영 및 교육청 보고

  ▸학교가 안전하다는 확인될 때까지 진입금지 및 임시휴교 

조치

【참고자료】

- 화학약품 안전관리 매뉴얼(초등, 중등)
- 학교 내 화학약품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체계
- 화학 약품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실험수업 과정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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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중독 발생시 단계별 대처요령
구분 수행 사항 비고

평상시
주요
내용

• 식중독 발생 의심환자 모니터링 관련 교직원 사전 연수 실시
• 모니터링 실시
• 식중독 모의훈련

 
세부
내용

▷ 식중독 발생 의심환자 모니터링 관련 교직원 사전 연수 
실시【부록 1 참조】

식중독 의심환자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
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람

 - 담임교사 유증상자 조사 시 학생들의 동요 및 또래 
   증상으로 환자수가 과도하게 카운트되지 않도록 연수
   (반별 손들기 등 부적절한 방법의 조사를 금지토록 교육)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식중독 발생 양상과 증상 등 

정확히 안내, 학급에서 학생의 구토물 처리·세척·소독, 학생 
손씻기 교육 등 2차 감염 예방 관리

※ 교내 외부음식물 반입금지 안내장 발송 【부록 9 참조】
▷ 모니터링 실시
 - 담임교사의 병결 학생 수 파악 및 보건교사의 모니터링 등 

학교단위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 여부 감시
▷ 식중독 모의훈련
 - 단위학교 식중독 모의훈련 【부록 2 참조】 : 식중독의심

환자 발생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하여 식중독비상대책반 
모의활동 실시(환자발생시 대처능력 함양)

 - 유관기관 합동 식중독 모의훈련 【부록 2-1 참조】 : 유관
기관간 협의를 통해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비상대책반 
구성원
유관기관

<1단계>
발생인지

주요
내용

• 담임교사 유증상자 파악(유증상자만 파악-전수조사 아님)
• 보건실 방문 학생 관찰 및 보고 → 최초 환자수 집계
• 학교장 주재 긴급회의

 
세부
내용

▷ 보건실 방문 학생 관찰 및 보고
 - 평상시와 달리 보건실 이용학생 중 동일증세의 식중독 

의심환자가 다수 있을시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의심 
⇒ (집단 식중독 발생 인지시점) 보건실 이용 환자수 
집계 ⇒ 학교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 보건실은 평소 방문 수준의 학생수 및 증상과 비교 필요
 - 가검물 채취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반 도착시까지 학생들 

귀가 보류(보건소 협의)
▷ 담임교사 유증상자 파악 【부록 3 참조】

 - 증상 호소 학생만 조사한 후 보건실로 보냄

 -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조사, 전교생 대상 및 학년‧학급 
전체 대상의 전수조사 및 교내방송, 전체문자, 반별 

손들기 등 부적절한 방법 조사 금지

 - 환자발생 분포와 원인을 파악, 반별 집계표 → 환자파악

팀에게 제공

환자파악팀

https://www.law.go.kr/����/ȭ�й���������
https://www.law.go.kr/����/��������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1%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97691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7&pageIndex=1&schKey=TITLE&schVal=%ED%99%94%ED%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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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행 사항 비고

 - 병원이송 및 결석, 조퇴학생은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사전 파악(개별 역학조사 관련)

 - 식중독 증세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관리자에게 보고
▷ 최초 환자수 집계
 - 동일증세의 보건실 이용 학생, 조퇴․ 결석 학생수를 합산

하여 최초인지 시점 환자수로 집계

 - 담임교사의 1차 조사 결과 정리하여 1~2개 학급만 환자 

발생 등 특이사항 발견 시(실습, 현장체험학습, 운동부, 

간식, 체육대회, 월요일의 경우 주말 결혼식 참석 등) 

환자 발생보고에 반드시 포함

▷ 학교장 주재 긴급회의(학교급식식중독 비상대책반)  

【부록 2. 1차회의자료 참고】

 - 대상 : 관리자, 부장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행정실장 등

 - 내용 : 집단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인지 최종 판단

 - 결과 : 집단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으로 최종 결정시 교육청, 

보건소(시‧군‧구청)에 신고 

 - 신고 시 내용 : 인지시점의 일시, 최초 환자수, 유증상자 

동일증세 등 현황, 발생경위, 특이사항 등

 - 학교 준비자료 : 유증상자(결석생포함)현황, 반별배치도(정수기, 
화장실 위치 포함), 납품업체현황, 식단표

총괄대책반

<2단계>
발생신고

주요
내용

•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 및 보고

 
세부
내용

▷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 및 보고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식중독 증상 환자가 

2명 이상이면 「집단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의심」으로 

판단 → 인지 후 즉시 유선으로 관할 교육청 및 시‧군‧
구청(보건소)에 신고 및 보고

 - 서면보고 :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보고【부록 5 

참조】

 -  즉시 신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근거: 식품위생법 제86조]

※ 주의 : 보건소에 단순 문의 시 ‘식중독 신고’로 오인될 수 있음
 

역학조사
협력팀

<3단계>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가동

주요
내용

•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가동
• 학교급식 중단 조치 결정

비상대책반 
구성원

세부
내용

▷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 【부록2. 2차회의자료 참고】

 - 총괄대책반 : 각 대책팀의 지휘·감독,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언론보도에 대처, 치료 및 보상대책 

수립, 급식중단 및 대처방안 등(관할 교육청 및 역학

조사관 의견 참조)

 - 환자파악팀 : 기 파악한 최초 환자 추이 및 일일추가 

환자발생 현황 파악

 - 환자이송팀 : 응급환자 등 발생시 환자후송, 입원학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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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행 사항 비고

 - 역학조사협력팀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검체채취, 소독 

등 업무 협조, 학교급식식중독 발생보고 및 결과보고

 - 학사대책팀 :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협조 유도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등
▷ 학교장 주재 급식 중단 조치 결정

 -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원인파악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급식 잠정 중단

 ※ 급식중단 여부는 역학조사반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단, 급식시간이 촉박할 경우 역학조사반 도착 전에 

학교장이 결정)

 ※ 급식중단 당일 대용식 구입 및 배식계획 수립 시행

  - 대체 급식 마련(학교운영위원회), 가정통신문 발송(학교

알리미 시스템 이용) 【부록 9-1 참조】

 ※ 학교내 정수기 사용금지 결정 및 대책방안 마련

 ※ 급식중단 기간의 개인별 도시락 및 음용수 지참,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대책, 끓인물 제공 등 대책 마련

<4단계>
원인(역학)조사

[보건당국]

주요
내용

• 식중독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협조
• 언론보도 대처

비상대책반
구성원

세부
내용

▷ 식중독 원인조사 협조
 - 보존식 및 환경검체(조리도구, 음용·조리용수 등) 수거

   • 음용수(정수기)채수 협조 : 층별 정수기 위치 등 안내

  ※ 보존식 144시간 보관 준수, 수거 시점으로부터 6일

이내의 보존식만 제공하며, 수거 확인서 징구, 보존식

(실제 제공된 식단)과 보존식 기록지 일치 여부 확인

  ※ 보존식 훼손 금지 

 

▷ 식중독 역학조사 협조

 - 역학조사관 지시에 따라 필요사항 협력(환자규모, 증상

파악) : 역학조사협력팀 가동

  - 설문조사 및 채변검사(대변검체, 직장도말검체) 협조 

   • 학생 : 발생규모에 따라 한 장소에 전교생 또는 환자를 

집결시켜 일대일조사 또는 문항별 설명 후 반별 조사, 

유증상자 채변검사 협조(집결장소 제공)

   • 급식실 :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자 협조

 - 외부반입 음식, 학교주변 판매식품 등 식중독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식품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환례정의에 필요한 임상증상 중 ‘설사’의 정의 : 24시간내 

3회이상의 수양변이 있는 경우(세계보건기구현장지침) 또는 

250g 이상의 무른변이나 수양변이 있는 경우로 함

▷ 학교 협조사항

 - 역학조사 종료 전까지 보건소와 협의하여 학생 귀가 

보류(단,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 이송), 학생 및 

학부모 심리적 안정 도모(상황설명, 치료 내용,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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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등을 안내)

 - 보건실 방문환자 역학조사 전 환자 약물투여 금지

 - 급식실 현장보존 및 원인규명 방해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정수기, 지하수, 물탱크, 칼, 도마, 행주, 환경가검물 

등 소독 및 청소금지

   • 급식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총괄대책반
언론대응창구

담당자

▷ 언론보도 대처【부록 6 참조】
 - 언론대응창구 반드시 단일화

   • 가급적 학교관리자로 지정·운영

  ※ 여러 교직원이 각각 자료를 제공할 경우 상이한 자료

제공으로 언론의 불신 초래

 -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 제공

   • 개인의 추측, 의견 등은 삼가, 유관기관 간 협의된 

사항만 제공

   • 그 외 진행사항(환자 수, 역학조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보건소등)에 문의하도록 안내

 -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유지하여 정보 공유

   • 유관기관(교육청, 시・군・구청, 보건소, 식약처 등)의 

언론대응 창구를 확인하고 학교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체제 유지

   • 전 기관 자료제공 시 유관기관 간 상호 확인하고, 가능한 

동일시점의 동일자료 제공

 ※ 단, ｢2개 이상의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 

다발성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 대응 및 추가 

확산방지를 위하여 식약처에서 언론대응 일원화

      (언론사에서 공식자료 요구 시 식약처로 안내)

▷ 교육청 협조사항

 - 공동조리교의 경우 학교간 협조 조정 역할 수행

 - 식단표, 급식일지, 식재료 납품업체 현황, 환자 발생 분포도 

및 급식 외 요인(현장체험학습, 외부음식 반입여부, 매점 

판매식품 등)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 협력 및 급식재개 

협의

 - 관내 모든 급식학교에 위생관리강화 공문 및 SMS 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확산 및 유사사례 발생 방지 노력

 - 당해 학교 특별위생점검 및 지도 강화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위탁급식업체 운영학교 모니터링 

관리 등

 - 관계기관(학교, 교육청, 역학조사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파악하여 정보 공조 체제 유지(환자명단, 진행사항, 언론

대응 등)

 - 오염된 음식물 등 식품섭취 이외에 환자접촉, 구토물, 분변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 교육청 내 관련

부서 협력을 통해 예방 및 확산방지 철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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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 실시 : 시․군․구청 및 보건소【부록 7 참조】

 - 설문조사 실시

 - 채변검사(대변검체, 직장도말검체)

 - 보존식 수거

 - 음용수 및 조리수 수질 검사

 - 환경가검물 채취

시·군·구청
및 보건소

<5단계>
환자발생
일일보고

주요
내용

환자발생 일일 현황 보고

세부
내용

▷ 환자발생 일일 상황 보고【부록 4 참조】

 - 학교는 환자발생 현황을 발생 익일부터 완치일까지 매일 

1회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유선, 문자, 팩스 등)

   • 매일 17시 기준 환자 및 치료현황 엑셀로 작성

 -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이송 및 심리적 안정 도모

환자파악팀

 

<6단계>
환자발생
익일이후

주요
내용

• 급식실 대청소 및 소독
• 개인위생 및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

세부
내용

▷ 급식실 대청소 및 소독
 - 급식시설･기구 등 대청소 및 살균·소독 실시로 청결하게 

유지·관리
▷ 개인위생 및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

 - 음식 섭취 전, 용변 후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물 끓

여 먹기 지도 및 가정과 연계 지도

 - 급식실 및 화장실 등 교내 방역 실시

 - 유증상자 사용 물품(의자, 책상, 소지품 등) 및 책상면, 

손잡이 등 소독 실시

 - 위생관리 취약분야 관리 대책 수립

 - 매점에서 위생취약 제품 판매 금지

 - 외부음식 반입 금지

 - 정수기 급수 중단 및 끓인 물 제공 등

 -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부정, 불량 식품 매식 금지 등 

생활지도

<7단계>
조사후 
조치

주요
내용

학교급식 재개 논의 및 준비 철저
식중독 발병학생 치료비 등 보상대책 마련
역학조사 결과 최종 보고(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세부
내용

▷ 학교급식 재개 논의

 - 보건소 역학조사관(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 단순 식중독 경우 집단발병이 수습되고, 발생 원인이 

제거되어 재발 요인이 없다고 판단 시

 - 세균성이질 등 식품매개 감염병으로 밝혀진 경우 당해 

학생들에게 유행이 없다고 판단 시

총괄대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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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적 급식환경이 조성되며, 조리종사자 보균검사결과 

안전하다고 판단 시 

 - 마지막 확진환자 발생 후 1주일 이후에 급식 재개

▷ 급식 재개 준비 철저

 - 급식실 청소 및 식기구 소독과 조리기기 작동점검

 - 급식실 및 교내 방역 실시  

 - 조리종사자, 납품업체 교육 실시

 - HACCP시스템에 의거 위생·안전관리 철저

 - 학교급식 재개에 따른 가정통신문 발송

 - 계약해지 시 급식업체 재선정 방안 강구

▷ 식중독 발병학생 치료비 등 보상대책 마련

 -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판명난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진료비 보상 청구(증빙자료 구비)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부과된 과태료는 학교안전

공제회에서 지원됨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에 의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식품위생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500만원 한도(부과금의 10%는 

자기부담금으로 공제),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관리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 공제급여 제외)

▷ 식중독 역학조사 결과 귀책사유 있는 식재료 납품 업체(위탁업체) 제
재조치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촉구 등)

 - 학교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위탁업체)와 계약 시 업체가 공급한 식

재료 또는 급식품에 의해 식중독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계약이 

해지됨을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  

 - 계약보증금 징구 및 세입조치

  • 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식중독 발생) 책임을 물어 식재료 납품업체 또는 위탁급식

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징구하고 세입 조치

구분 직영급식
(학교장, 납품업체 등)

위탁급식
(위탁급식업체)

식중독 원인균 검출
 (식재료에 의한 원인) 납품업체 보상 위탁급식업체 보상

식중독 원인균 검출
(조리 부적정 등 취급 소홀, 
조리실무사 및 시설오염 등)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위탁급식업체 보상

식중독 원인균 미검출
(원인 불명)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자 결정 

환자이송팀
행․재정
지원팀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학교안
전공제회에 
통지해야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및보상에
관한법률44조
②항)

▷  역학조사 결과 최종 보고
 - 서면보고 : 학교로 통보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부록 8 참조】 
 - 보고내용 : 발생개요, 급식실시 현황, 주요 조치내용, 식중독 

원인 조사결과, 안전공제회 등의 보상내용, 관련업체 조치, 시사점, 
향후대책 등  

 ※ 역학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이의
제기】를 통해 조정

 ※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는 시‧군‧구(보건소) 역학조사담당자가 

역학조사협
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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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담당자별 임무를 숙지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함
※ 본 자료는 업무매뉴얼-초등교무학사 『제26편 학교급식』의 『4. 식중독 발생시 대처요령』, 중등

교무학사 『제25편 학교급식』의 『4. 식중독 발생시 대처요령』자료임

구분 수행 사항 비고

작성 → 질병관리청 최종 평가 후 그 결과가 보건소에 통보되
므로 1개월 이내 처리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임

▷ 교육청 조치
  -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질병관리청 평가 결과, 자치단체 행정처분 

등 결과 확인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처분 기준」에 의하여 처분 실시(부록 11 참조)

<8단계>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유증상자 지속적 모니터링
•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세부
내용

▷ 유증상자 지속적 모니터링
 -  보건실 방문 학생 위주로 긴밀히 주의·관찰

▷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부록 10 참조】
 - 교직원 및 학생 손 씻기 실천 등 식중독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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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훈련 실시를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 풍토 조성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란? 

 ∘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훈련 실시를 통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되는 종합훈련으로, 

∘ 지진, 풍수해, 대형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둔 훈련

훈련개요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주요내용

① 훈련기간: 5일간 실시(예정)

   (매년 10월 말경에 실시되나 변경될 수 있음)

② 참여대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③ 내용: 취약분야 등 재난대응 종합훈련

④ 훈련방법: 토론훈련, 현장훈련으로 진행

훈련계획 수립

주요내용

① 훈련계획 수립 시기: 매년 9월경

  ▸교육청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학교별 훈련계획 수립

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자체 계획 수립

  ▸훈련 목표는 학생 스스로 위기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조치 능력 배양

  ▸학생이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훈련에 

주안을 두고 운영

  ▸교육부 기본계획에 의하여 일선학교의 최소 훈련 참여 

요건이 매해 정해짐(모든 기관은 훈련기간 동안 최소 현

장훈련 2회 이상 참여 요구)

훈련실행 및 평가

주요내용

① 훈련실행

  ▸명확한 훈련목표를 설정하고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실시

  ▸훈련실시 및 결과처리

   - 학교 훈련 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정리하여 기록

② 평가

  ▸기록된 훈련 내용을 피드백하여 익년도 훈련계획 수립에 

반영

【참고자료】

- 학교 훈련 계획(예시)
- 몸으로 체득하는 학생 참여 안전한국

훈련(예시)
- 학생 참여 안전주제 토론 컨텐츠(예시)
- 가정통신문(예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1(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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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방위 훈련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

민방위훈련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훈련개요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 훈련)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4조(민방위 훈련)

주요내용

① 민방위 훈련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

② 훈련주기: 매년 실시 (행정안전부 집행계획)

  ▸전국단위민방위훈련과 지역단위(시.군단위)로 구분

  ▸훈련 횟수와 일정은 매년 변동

③ 행정안전부 집행계획에 따라 연초 훈련일정 확정

  ▸통상 2회(5월, 8월)이나 세부일정에 따라 횟수와 일정 변경가능

훈련계획 수립

주요내용

① 훈련계획 수립 시기: 훈련 일정 통보 이후

  ▸교육청 훈련계획에 근거하여 학교별 훈련계획 수립

  ▸재난대응 안전한국연계「민방위 훈련」과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훈련」은 전국단위 훈련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

며, 그 외 일정이 추가 혹은 변동될 수 있음

② 계획 수립

  ▸학생 안전에 주안을 두고 운영

  ▸각 학교에서는 대피소 지정 등 대피훈련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시·군청 협조 하에 대피소 지정)

훈련실행 및 평가

주요내용

① 훈련실행

  ▸명확한 훈련목표를 설정하고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실시

   - 재난대응 민방위 훈련: 화재, 지진대피 훈련 등 실시

   - 민방공 훈련: 공습대피 훈련 등 실시

  ▸훈련실시 및 결과처리

   - 학교 훈련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정리하여 기록

② 평가

  ▸기록된 훈련 내용을 피드백하여 익년도 훈련계획 수립 

반영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1(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민방위 훈련계획서(예시)
- 민방위 경보의 종류
- 민방위 훈련 업무처리 절차(참고용)
- 민방위 훈련 시 학생 행동요령
- 민방위 훈련 가이드(절차 및 대피요령)
- 비상 시 대피소 찾아보기

https://www.law.go.kr/����/�糭���������⺻��/(20201210,17479,20200818)/��35��
http://www.law.go.kr/����/�ι����⺻��/(20200129,16879,20200129)/��25��
https://www.law.go.kr/����/�ι����⺻�������/(20210105,31380,20210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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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시설공제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복구, 신체손해배상 및 제3자 법률적 배상책임 대책 마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공제
 

관련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주요내용

① 목적: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며, 
각급학교 및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기 위함

② 대상
  ▸건물: 학교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물품: 학교 소유‧사용‧관리하는 교구‧설비, 실험‧실습장비 

및 장치, 집기비품
  ▸부속물: 학교 소유‧사용‧관리하는 옹벽, 석축, 배수로, 

우천로, 관중석, 포장, 관람석(차양막), 급수대, 
조회대, 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③ 보상책임기간: 1월1일 0시~12월31일 24시까지 1년간
                (정기가입 기준)
④ 보상범위: 

화재(벼락)‧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피해 및 
신체손해

⑤ 공제 가입회비(2023년 기준)
  ▸건물: 일반건물(폐교포함) 150원/㎡, 고가건물 가입금액*0.011%
  ▸물품: 가입금액*0.0248%
  ▸건물의 부속물: 가입금액*0.015%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9원/㎡

가입 절차

주요내용

① 정기가입: 매년 11월경
② 건물현황 실사조사 및 내․외부 시설물 조사
  ▸건물: 정확한 실사를 통한 연면적 산출
  ▸물품: 누락된 물품대장 등재 철저
  ▸건물의 부속물: 누락된 부속물(공작물) 재산대장 

등재 철저
③ 건물 가입 시 자동담보 되는 분야
  ▸기본교구: 칠판, 게시판, 교탁, 학생 및 교직원 책걸상, 

실험대, 사물함, 신발장, 청소도구함 등
  ▸기본설비: 전기통신·기계·소방분야(천장형냉난방기 

포함) 등
  ▸기본부속물: 교문(정문 및 후문), 담장(학교 부지 

경계용), 간판, 차양 등
④ 교육연구시설공제 가입신청
  ▸작성방법: 한국교육시설안전원(www.koies.or.kr)에 

접속하여 가입내역 등록
  ▸제출처: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 사립 유치원·학교는 자체 별도 가입

 【도서관 도서류 가입】
 - 가입방식: 물품으로 가입
 - 가입방법: 도서관리대장과 도서에 구입

금액이 표기된 도서 전체를 
1식으로 가입

 - 추가가입: 100만원 이상으로 묶어서 
가입 가능

 - 예외: 고서, 문화재류, 가입금액이 
도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교육시설공제 가입비는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납부

【안전원에 알려야 하는 경우】
- 공제대상물에 재난 발생
- 공제대상건물의 구조․용도 및 
  증․개축의 변동 발생
- 소유권 변동
- 공제대상물을 다른 보험(공제)에 
  중복 가입 등

【건물 증축·개축·신축 시 공제가입】
 - 완공 후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 사용승인 받은 면적 가입
 - 준공검사완료 후
   ⇨ 준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가입
 - 건축물관리대장 신청 중
   ⇨ 신청 공문 및 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 건축물관리대장 생성 후
   ⇨ 등재된 면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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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재난 발생 시 

주요내용

① 공제급여 신청 대상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의 화재, 풍해, 수해, 한파 

및 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 및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를 
입은 경우

② 공제급여 지급 신청서 제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재난상황 유선 통보 후, 
    보상 가능할 경우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신청
  ▸붙임: 재난상황조서, 가입내역, 화재증명원(화재에 한함), 

건물평면도, 건축물대장, 복구비 산출내역, 재난사진, 
통장사본, 기타 참고자료

  ▸신청방법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한국교육시설

안전원
     ※ 사립학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직접 신청
  ▸관련서식
   - [재난발생 통보] 재난상황조서
   - [급여신청] 공제급여 신청 서식

교육시설공제 보상대상으로 피해복구가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안전원과 사전협의 

절차 후에 선복구 실시 가능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9%94%EC%9E%AC%EB%A1%9C+%EC%9D%B8%ED%95%9C+%EC%9E%AC%ED%95%B4%EB%B3%B4%EC%83%81%EA%B3%BC#undefined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C%9C%A0%EC%9E%AC%EC%82%B0+%EB%B0%8F+%EB%AC%BC%ED%92%88+%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http://www.koi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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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시설안전

업 무 명  시설안전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에 관한 규정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업무개요
   학교시설물의 정기․수시 점검․관리로 안전한 상태 유지를 위한 건축·전기·소방·가스·승강기·

옹벽·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관련 업무

주요내용

단   위   업  무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건축분야) 5. 승강기 분야 안전

2. 전기 분야 안전 6. 옹벽 안전점검

3. 소방 분야 안전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4. 가스 분야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 8. 안전점검의 날

참고자료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전기 분야 : 한국전기안전공사

 ○ 소방 분야 : 한국소방안전원

 ○ 가스 분야 : 한국가스안전공사

 ○ 승강기 분야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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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건축분야)

계절별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물 자체 안전점검

- 주체: 학교 -

 

관련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주요내용

① 교육시설물 일상점검(월 1회)

  ▸매월‘안전점검의 날’일상점검 실시 

② 교육시설물 연3회(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정기점검 실시

③ 교육시설물 현황 조사 및 계절별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등급 

산정

④ 재해취약시설의 지정 및 관리

⑤ 관리자 「자체점검」으로 결함정도 판단(주요점검표 참조)

⑥ 이상발견 시 출입금지 조치 등 긴급조치 실시

⑦ 주요결함 또는 판단이 힘든 경우 교육지원청 「확인점검」 요청 

교육지원청 확인점검

- 주체: 교육지원청 - 주요내용
① 학교요청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 파악 및 육안점검

② 조치사항에 대한 판단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안전점검

- 주체: 학교, 교육지원청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

① 전문기관 정밀점검 실시

  ▸건물 안전등급 판정

  ▸보수·보강 범위 및 방법과 소요예산 산정

② 전문기관 정밀안전진단 실시

  ▸정밀점검 결과 D,E 등급인 경우 실시

  ▸건물 안전등급 판정

  ▸보수·보강 범위 및 방법과 소요예산 산정

③ 구조안전위험시설(D,E 등급) 판정 및 해소 절차 추진(교육지원청)

  ▸정밀안전진단 결과 D,E 등급인 경우 추진

  ▸경기도교육청 구조안전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교육부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구조안전위험시설해소 중장기계획 수립

  ▸표지판 설치 및 정기점검 주1회 실시

    (학교-재해취약시설관리카드 활용)

【참고자료】 

- 재해취약시설 지정 대상시설 

및 점검 세부기준

- 구조안전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 절차

https://www.law.go.kr/����/�糭���������⺻��
https://www.law.go.kr/����/�糭���������⺻�������
https://www.law.go.kr/����/�糭���������⺻�������Ģ
http://www.law.go.kr/����/�б��������������ѹ���
http://www.law.go.kr/����/�б��������������ѹ��������
http://www.law.go.kr/����/�б��������������ѹ��������Ģ
https://www.law.go.kr/����/�����ü����Ǿ�����������������ѹ���
https://www.law.go.kr/����/�����ü����Ǿ�����������������ѹ��������
https://www.law.go.kr/����/�ü����Ǿ�������������������Ư����
https://www.law.go.kr/����/�ü����Ǿ�������������������Ư���������
http://www.law.go.kr/����/�ü����Ǿ�������������Ư���������Ģ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Ģ
http://www.law.go.kr/������Ģ/�������������������
http://www.law.go.kr/����/�ҹ�ü���
http://www.law.go.kr/����/�ҹ�ü��� �����
http://www.law.go.kr/����/�ҹ�ü��� �����Ģ
http://www.law.go.kr/����/ȭ�翹���
http://www.law.go.kr/����/ȭ�翹��� �����
http://www.law.go.kr/����/ȭ�翹��� �����Ģ
http://www.law.go.kr/����/��������Ǽҹ�������������ѱ���
http://www.law.go.kr/������Ģ/�ҹ�ü���ü���˻�����Ѱ��
http://www.law.go.kr/����/���ð��������
http://www.law.go.kr/����/���ð�������������
http://www.law.go.kr/����/���ð�������������Ģ
http://www.law.go.kr/����/��ȭ���������Ǿ������������
http://www.law.go.kr/����/��ȭ���������Ǿ�����������������
http://www.law.go.kr/����/��ȭ���������Ǿ�����������������Ģ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Ģ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Ģ
https://www.law.go.kr/������Ģ/��̳��̽ü��ǽü����عױ������/(2020-10,20200304)
http://www.law.go.kr/����/ȯ�溸�ǹ�
http://www.law.go.kr/����/ȯ�溸�ǹ������
http://www.law.go.kr/����/ȯ�溸�ǹ������Ģ
https://www.law.go.kr/��ġ����/������û��̳��̽ü���������������/(6545,20200715)
http://www.koies.or.kr/index
http://www.kesco.or.kr/index.do
https://www.kfsi.or.kr
http://www.kgs.or.kr/kgsmain/index.do
https://www.koelsa.or.kr/
http://www.cpf.go.kr/front/index.do
https://www.law.go.kr/����/�����ü����Ǿ�����������������ѹ���/(20201204,16678,20191203)/��13��
https://www.law.go.kr/����/�ü����Ǿ�������������������Ư����/(20201210,17447,20200609)/��11��
http://www.law.go.kr/����/�ü����Ǿ�������������������Ư����
https://www.law.go.kr/������Ģ/�ü����Ǿ��������������ǽõ������ħ/(2020-869,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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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관련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주요내용

①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대상시설(이하“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

실 및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

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

②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실시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연면적 33㎡ 이상) 

또는 수선(70㎡ 이상)하는 경우 

  ▸시기: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 

  ▸학교에서 직접 상기 대상의 공사(리모델링 등 포함)를 

할 경우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확인검사 실시 여부 확인

③ 확인검사 부적합 시 활동공간 이용 중지

④ 확인검사 면제

  ▸소유자는 확인검사 면제대상여부를 사전확인하고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면제 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한 경우 면제

     ☞ 환경표지 인증 받은 자재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증축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한 

경우 면제

     ☞ 환경표지 인증 받은 자재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년간 비치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환경안전기

준이 ‘17.1.1일부터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합성고무바닥재, 바닥재로 사용된 토양)를 신축, 

증축, 수선 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 내역서 등

   -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하여 환경표지제품 여부 확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실시 대상의 

수선이라 함은 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

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

는 경우로 한정

 【참고자료】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항목 및 기준(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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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 분야 안전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일상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자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주요내용

①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목적: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업무 수행

  ▸선임자: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학교장)

  ▸선임대상 

   - 전압 1,000V 초과 전기수용설비

   - 설비용량 20kW 초과 발전설비

  ▸선·해임신고기한 

   - 선·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 신고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관할 시·도회

②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비상주근무

구분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대상

- 1,000kW미만의 전기  
   수용설비
- 500kW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500kw미만의 전기
  수용설비
- 300kw미만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상주근무 – 1,000kw이상의 전기수용설비

③ 계약필수 확인사항

  ▸안전관리업무 위탁 또는 대행업체 적격여부 확인

    (전기설비규모에 따라 대행업체 달라짐/규칙 별표13 참조)

전기시설 정기점검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주요내용

① 대상 및 시기

구분 대상시설 점검시기

자가용
전기설비

-600V이상의 수전설비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3년마다 전후 2월 이내

일반용
전기설비

- 「 유 아 교 육 법 」 에     
따른 유치원 -1년마다 전후 2월 이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년마다 전후 2월 이내

  ※ 자가용 – 1,000V 초과, 75kW 이상(대부분 학교)

     일반용 – 1,000V 이하, 75kW 미만(소규모 학교)

https://www.law.go.kr/����/ȯ�溸�ǹ�/(20210101,17007,20200218)/��23��
https://www.law.go.kr/����/ȯ�溸�ǹ������/(20210101,31357,20201231)/��16��
https://www.law.go.kr/����/��̳��̽ü�����������/(20201222,17695,20201222)/��2��
https://www.law.go.kr/����/���Ʊ�����/(20201127,17311,20200526)/��2��
https://www.law.go.kr/����/�ʤ��ߵ����/(20201020,17496,20201020)/��2��
https://www.law.go.kr/����/�ʤ��ߵ����/(20201020,17496,20201020)/��2��
http://www.greenproduct.go.kr/
https://www.law.go.kr/����/�������������/(20230419,19004,20221018)/��22��
https://www.law.go.kr/����/������������������Ģ/(20230423,00464,20220422)/��25��
https://www.keea.or.kr/head/work/getWWO04R01R01.do
https://www.law.go.kr/����/�������������/(20230419,19004,20221018)/��11��
https://www.law.go.kr/����/������������������Ģ/(20230423,00464,2022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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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② 점검신청

구분 자가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신청시기 검사희망일 7일전까지

신청서류 정기검사신청서(6호)

검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결과통지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29
호) 발급

결과조치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부분은 검사완료일
로부터 3개월 이내 재검사

부적합시설은
그 사실을 통지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재점검

  ※ 참고자료 : 2023년 자가용 정기검사 수수료

③ 사전 준비사항

  ▸정기검사 시 정전이 수반되므로 전산 및 통신, 

보안장비 및 승강기 등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체 및 교직원에게 정기검사 일자와 시간을 

통보

  ▸정기검사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및 전기설비 책임 

분계점 개방을 통한 인입선 점검

  ▸점검 결과의 보존 기간: 3년

④ 잔류성유기오염물질(PCBs) 관리대상기기 신고

  ▸근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대상: 신규설치 유입식 변압기

  ▸신고내용: 별지 제8호서식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 절연유 교체여부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2㎎이상)

  ▸신고기한: 설치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전기시설 일상점검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8호)

주요내용

① 전기설비용량에 따른 월 점검 횟수

구분 전기설비용량 점검횟수

저압 300kw 이하 월 1회
300kw 초과 월 2회

고압

300kw 이하 월 1회
300kw 초과 500kw이하 월 2회
500kw 초과 700kw이하 월 3회

700kw 초과 1,500kw이하 월 4회

② 자가용 전기설비로서 계약용량이 1,000kw 이상이거나 발

전용량이 300kw(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500kw) 이

상일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대행 불가능. 반드시 전

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교육시설에 상주

③ 연간점검계획 및 점검표 보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8호에 따라 연간점검계획을 수립, 점검결과를 

4년간 보관하며 정기검사 시 제출 - 76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측정·시험항목
주기

기록서식월
차

분
기

반
기

연
차

공
사
중

감
리

외관점검 및 부하측정 ○ ○ ○ 별지1호
저압 전기설비점검

별지2호- 절연저항측정 △ ○
- 누설전류측정 △ △
- 접지저항측정 ○
고압 전기설비점검

별지3호- 절연저항 측정 ○
- 접지저항 측정 ○
- 절연내력 측정 ○
변압기 점검

별지4호- 절연저항 ○
- 절연내력, 
- 산가도 측정(절연유) △

계전기및차단기동작시험 ○ 별지5호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별지6호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발전기무부하또는부하시험 ○
적외선열화상측정 ○ 별지7호
전원품질분석 ○ 별지8호

 ※ ○ : 필수  △ : 필요시

 시설별 점검사항

주요내용

① 전기실 수변전설비 

  ▸전기실 및 고압기기 외함의 청소 상태

  ▸유입식 특고압기기의 누유 및 팽창여부

  ▸누전경보기 누전 검출 여부

  ▸배전반 선로별 과부하 발생 여부

② 기계실 동력반

  ▸제어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동력기기(펌프,팬)에서의 누전 발생 여부

  ▸콘덴서의 누유 및 팽창 여부

  ▸제어기기 및 동력기기의 부식, 노후 여부

  ▸집수정 배수펌프의 작동 상태 여부

③ 각 층 분전반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단자부 정상 접속 여부

  ▸선로별 과부하 발생 여부

  ▸선로별 누전 발생 여부

  ▸함 내에 물기 침입 또는 금속물질 방치 여부 

https://www.law.go.kr/����/�ܷ����������������������Ģ/(20201217,00895,20201217)/��21��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84%EA%B8%B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liBgcolor3
https://www.law.go.kr/������Ģ/������������������������Ѱ��/(2022-128,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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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별 점검사항

주요내용

① 교실 등 기타 관리실

  ▸퇴실한 장소의 전기제품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확인

  ▸전열제품의 전원코드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으로 접속되었는지 확인

  ▸전선이 꼬이거나 묶여진 상태로 사용하는지 확인

② 조리실, 화장실 등 

  ▸방수형콘센트 커버가 씌워져 있는 지 확인

  ▸식기세척기 등 급식전기제품 외관 및 설치상태 확인

  ▸배기후드, 환풍기는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③ 복도

  ▸냉온수기, 음료자판기 외관 및 설치상태를 확인

  ▸분전반함(EPS실)이 잠겨있는지 확인

  ▸콘센트가 파손되거나 물기가 침입하였는지 확인

전기 사고 예방

주요내용

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② 플러그를 뽑을 때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는다.

③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철사 등을 집어넣지 않는다.

④ ‘위험’ ‘고압’ 등이 쓰인 장소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⑤ 고장 난 전기 기기를 직접 고치지 않는다.

⑥ 물에 젖은 전기기구는 만지지 않는다.

⑦ 누전 차단기는 반드시 사용한다.

⑧ 자판기, 정수기, 펌프 등 전기기기의 금속부분은 접지를 한다.

⑨ 1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⑨ 개인 전열기구(온열기, 전기방석 등)사용 하지 않는다

⑩ 퇴실 시 전원스위치를 끈다.(※선풍기, 냉난방기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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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 분야 안전

 화재예방을 위한 학교시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와 소방시설에 대한 법정점검, 일상점검, 자체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주요내용

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목    적: 방화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선임대상: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자    격: 감독직에 있으며 규정 제5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선임할 수 있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별지 제15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소방안전 관리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법정점검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주요내용

① 종합점검

  ▸의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1,000㎡이상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점검주기: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단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인 경우 6월30일까지)

  ▸점검서식: 규칙 별지 9호 서식

  ▸점검자: 소방시설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필수참여 및 별표2 충족)

  ▸점검결과: 15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② 작동점검

  ▸의의: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

  ▸점검대상: 전기관

  ▸점검주기: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점검서식: 규칙 별지 9호 서식

  ▸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경우 규칙 별표2 충족)

  ▸점검결과: 15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감독적직위에 있는 자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16조에 의
하면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하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행정실장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강습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https://www.law.go.kr/����/ȭ�翹���/��39��
http://www.law.go.kr/����/��������Ǽҹ�������������ѱ���/(20160121,26916,20160119)/��4��
http://www.law.go.kr/����/��������Ǽҹ�������������ѱ���/(20160121,26916,20160119)/��5��
http://www.law.go.kr/����/��������Ǽҹ�������������ѱ���/(20160121,26916,20160119)/��6��
https://www.law.go.kr/����/�ҹ�ü���/��22��
https://www.law.go.kr/����/�ҹ�ü��������Ģ/��20��
https://www.law.go.kr/������Ģ/�ҹ�ü���ü���˻�����Ѱ��
https://www.law.go.kr/������Ģ/����ҹ����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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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일상점검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주요내용

① 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외관점검)
  ▸점검대상: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단,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생략가능)

  ▸점검서식: 소방시설외관점검표 

  ▸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결과: 2년간 점검결과 자체 보관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금지

   - 비상구(출입구) 폐쇄, 통로·계단 철책 후 시건장치 등 폐쇄행위금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 출입구 및 통로계단에 물건을 쌓거나 방호셔터구역 장애물 설치금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 방화문 철거, 고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훼손행위금지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 방화구획, 방화문 임의변경, 무창층화 행위 등 금지

주요 점검사항
 

점검사항

①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함이나 부근에 조작설명서 부착 확인

   - 학교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방식(수동기동방식, 자동기동방식)에 맞

는 사용설명서 부착 확인

  ▸옥내소화전 앞 물건 적치 금지

  ▸옥내소화전함 내 규정 수량의 호수와 노즐을 구비하고 물건 보관 금지

  ▸전원은 항상 ON상태가 되도록 하고 표시 등이 점등된 상태 유지

  ▸호스는 지그재그 상태로 꼬이지 않도록 잘 감아 보관

  ▸호스는 항상 관창에 체결한 상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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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② 소화기

  ▸소화기 설치장소에 소화기위치표시 확인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축압식 소화기는 바늘이 녹색이면 정상, 노랑은 재충전필요, 빨강은 

과충전으로 바늘 눈금 확인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확인

  ▸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인 분말소화기는 교체 설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및 

부칙 제3조에서 의무교체로 규정

  ▸가압식 노후소화기는 폭발 위험성 등으로 수거 후 폐기

③ 수신반

  ▸수신기 조작부 스위치 정상위치 확인

  ▸화재수신기가 있는 장소에 경계구역 일람표 비치 확인

  ▸수신반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 시 이상 유무 확인

④ 기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파손, 변형, 탈락 확인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의 노후, 파손, 변형 확인

  ▸피난기구 사용방법 표시 확인

이상 작동 시 조치사항
 

조치사항

① 각실 화재감지기가 오동작했을 경우

  ▸화재수신반에서 주경종, 지구경종을 정지시킨 후 수신반에 표시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작된 감지기를 분리한다.

② 화재수신반 주경종 및 각층 지구경종이 동작했을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복구 스위치를 누른 후 경종버튼을 원상

복구한다.

③ 소화펌프 동작 및 화재수신반 펌프의 기동확인 램프가 점등했을 경우

  ▸수신반에서 펌프를 정지한 후 펌프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수신반에 펌프 정지버튼이 없는 경우 펌프의 전원을 차단한다.

④ 각 층의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이 폐쇄되었을 경우

  ▸수신반에 신호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호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한다.

  ▸폐쇄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폐쇄된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복구한다.

⑤ 피난구유도등이 점등되었을 경우

  ▸수신반에서 화재신호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한다.

  ▸화재신호가 복구되면 유도등은 자동으로 소등한다.

⑥ 스프링클러설비 사이렌이 동작하거나 헤드에서 물이 나올 경우

  ▸수신반에서 사이렌 정지스위치를 눌러서 정지시킨다.

  ▸물이 나오는 층으로 이동하여 알람밸브실을 찾아 밸브를 잠근다.

  ▸소방전문업체에 연락한다.

https://www.law.go.kr/����/�ҹ�ü��������Ģ/��20��
http://www.law.go.kr/������Ģ/�ҹ�ü���ü���˻�����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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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 분야(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

학교 가스시설(액화천연가스(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법적 의무사항 명시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 의무사항

(도시가스)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특정가스사용시설(시행규칙 제20조의 2 및 별표1)
 - 안전관리자(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 별표1)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시행규칙 제64조)
 - 안전교육(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4)
 - 정기검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주요내용

① 대상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제1종 보호시설에서 월 사용예정량이 1,0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로 학교 및 유치원은 제1종 보호시설

② 저장능력별 관리 내용

월사용량 안전관리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3,000㎥ 

미만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아님

3,000 ~ 
4,000㎥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가입

4,000㎥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의무가입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 책임자 겸임 가능

  ▸안전관리책임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③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퇴직 등의 경우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퇴직의 경우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

④ 안전교육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양성교육(1회)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 

수강 신청(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⑤ 정기검사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정압기는 설치 후 3년까지 1회 이상, 그 이후는 4년에 

1회 이상 정압기 및 필터 분해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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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 의무사항

(액화석유가스)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특정사용자(시행규칙 제70조 및 별표1)
 - 안전관리자(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5조제4항, 별표1)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

75조제4항제2호)
 - 안전교육(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66조, 별표19)
 - 정기검사(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주요내용

① 대상시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제1종 보호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자로 학교 

및 유치원은 제1종 보호시설

② 저장능력별 관리 내용

저장능력 안전관리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250kg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인
경우에 따라 가입

250kg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조건

    - 저장능력이 500kg(자동절체기 사용 250kg)이상

    - 저장능력이 500kg(자동절체기 사용 250kg) 미만 중 

급식소 상시 1회 수용인원이 50인 이상

  ▸안전관리총괄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안전관리책임자의 해당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 책임자 겸임 가능

  ▸안전관리책임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③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퇴직 등의 경우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퇴직의 경우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

④ 안전교육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양성교육(1회)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 

수강 신청(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⑤ 정기검사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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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강기 분야 안전

승강기시설의 법적 의무사항 명시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 의무사항

(승강기)

 

관련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설치신고(법 제27조, 시행규칙 제46조)

 - 자체점검(법 제31조)

 - 각종검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53조)

 - 운행정지(법 제50조)

 - 안전관리자(법 제29조, 시행규칙 제48조)

 - 승강기관리교육(시행규칙 제52조)

 - 사고 및 고장보고(법 제48조, 시행령 제37조)

※ 승강기 종류 시행규칙 제2조 참조

주요내용

① 대상시설: 모든 승강기 시설

② 설치신고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설치공사업

자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신고

③ 자체점검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위탁점검의 경우, 유지관리업자가 입력

  ▸관리주체 스스로 자체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

④ 각종검사(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

  ▸정기검사

   - 주기: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 이내이며, 

최초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수시검사: 승강기의 기능 등을 변경한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정밀안전검사

   - 완성 및 정기, 수시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 중대한 사고(사망 등)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받아야 하며,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 실시

- 84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⑤ 운행정지: 각종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운행정지 명령

⑥ 안전관리자

  ▸승강기 운행에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교육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이수해야하며, 주기는 3년

※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면 유지관리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⑦ 사고 및 고장보고

  ▸관리주체는 중대사고나 중대고장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사고현장 또는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됨

   - 중대사고: 사망자 발생,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중대고장: 시행령 제37조 제2항 참조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
https://www.law.go.kr/����/�°�����������������Ģ
https://www.law.go.kr/����/�°������������/(20210112,17894,20210112)/��27��
https://www.law.go.kr/����/�°�����������������Ģ/(20230105,00373,20230105)/��46��
https://www.law.go.kr/����/�°������������/(20210112,17894,20210112)/��31��
https://www.law.go.kr/����/�°������������/(20210112,17894,20210112)/��32��
https://www.law.go.kr/����/�°�����������������Ģ/(20230105,00373,20230105)/��53��
https://www.law.go.kr/����/�°������������/(20210112,17894,20210112)/��50��
https://www.law.go.kr/����/�°������������/(20210112,17894,20210112)/��29��
https://www.law.go.kr/����/�°�����������������Ģ/(20230105,00373,20230105)/��48��
https://www.law.go.kr/����/�°�����������������Ģ/(20230105,00373,20230105)/��52��
https://www.law.go.kr/����/�°������������/(20210112,17894,20210112)/��48��
https://www.law.go.kr/����/�°�����������������/(20210105,31380,20210105)/��37��
https://www.law.go.kr/����/�°�����������������Ģ/(20230105,00373,20230105)/��2��
http://www.koelsa.or.kr
http://www.elevator.go.kr
http://www.elevator.go.kr
https://www.law.go.kr/����/�°�����������������/��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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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옹벽 안전점검

옹벽 시설물에 대한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옹벽 자체 안전점검
 

관련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주요내용

① 옹벽시설물 현황 조사 및 안전등급 산정

  ▸대상

구분 시설물 비고

2종 시설물 옹벽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연장 
100m 이상 옹벽

3종 시설물 옹벽 높이5m 이상인 부분을 포함하는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급경사지 높이 5m, 경사도 34도, 연장 
20m 이상 옹벽 및 축대 2종 제외

등급 미지정 
시설물 옹벽

높이 5m, 연장 20m 미만 
축대․옹벽․석축

  ▸시기: 국가안전대진단(해빙기2월~4월), 여름철(6월~8월), 

겨울철(11월~12월)

② 관리자 「자체점검」으로 결함정도 판단

③ 이상발견 시 출입금지 조치 등 긴급조치 실시

④ 주요결함 또는 판단이 힘든 경우 교육지원청 「확인점검」 

요청 

교육지원청 확인점검
주요내용

①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 파악 및 육안점검

② 조치사항에 대한 판단 및 기술지원

제2종·제3종 시설물(옹벽) 

전문기관 안전점검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주요내용

① 전문기관 정기점검 실시(반기에 1회)

  ▸육안점검하여 옹벽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

  ▸필요한 경우 긴급점검 실시

② 전문기관 정밀점검 실시(안전등급에 따라 2~3년에 1회)

  ▸옹벽 안전등급 판정

  ▸보수·보강 범위 및 방법과 소요예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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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기구 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주요내용

①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②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이동되지 않도록 고정된 것)가 다음 어

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

안전관리(검사)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6

조, 제17조

주요내용

① 설치검사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설치 후 안전검사기관에 신청<설치(정기시설)검사 신청서>

②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안전)성을 유지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점검주기: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에 신청<설치

(정기시설)검사 신청서>

③ 안전진단

  ▸월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부터 1개월 이내 안전검사

기관에 신청<안전진단 신청서>

  ▸안전진단 실시대장 3년간 보관

④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의 표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부착

https://www.law.go.kr/����/�����ü����Ǿ�����������������ѹ���/(20201204,16678,20191203)/��13��
https://www.law.go.kr/����/�ü����Ǿ�������������������Ư���������/(20210105,31380,20210105)/��8��
https://www.law.go.kr/��ġ����/������û�����ü�������������������������/(06773,20201112)/��5��
https://www.law.go.kr/����/�ް�������ؿ��濡���ѹ���/(20210112,17894,20210112)/��2��
https://www.law.go.kr/����/�ް�������ؿ��濡���ѹ���/(20210112,17894,20210112)/��5��
https://www.law.go.kr/����/�ް�������ؿ��濡���ѹ��������/(20210105,31380,20210105)/��2��
https://www.law.go.kr/����/�ü����Ǿ�������������������Ư����/(20201210,17447,20200609)/��11��
https://www.law.go.kr/����/�ü����Ǿ�������������������Ư����/(20201210,17447,20200609)/��13��
https://www.law.go.kr/����/�ü����Ǿ�������������������Ư���������/(20210105,31380,20210105)/��8��
https://www.law.go.kr/����/�ü����Ǿ�������������������Ư���������/(20210105,31380,20210105)/��10��
https://www.law.go.kr/����/��̳��̽ü�����������/(20201222,17695,20201222)/��2��
https://www.law.go.kr/����/��̳��̽ü����������������/(20210105,31380,20210105)/��2��
https://www.law.go.kr/����/��̳��̽ü�����������/(20201222,17695,20201222)/��11��
https://www.law.go.kr/����/��̳��̽ü�����������/(20201222,17695,20201222)/��12��
https://www.law.go.kr/����/��̳��̽ü�����������/(20201222,17695,20201222)/��16��
https://www.law.go.kr/����/��̳��̽ü����������������/(20210105,31380,20210105)/��7��
https://www.law.go.kr/����/��̳��̽ü����������������/(20210105,31380,20210105)/��8��
https://www.law.go.kr/����/��̳��̽ü����������������/(20210105,31380,20210105)/��10��
https://www.law.go.kr/����/��̳��̽ü����������������Ģ/(20191223,00147,20191223)/��16��
https://www.law.go.kr/����/��̳��̽ü����������������Ģ/(20191223,00147,20191223)/��16��
https://www.law.go.kr/����/��̳��̽ü����������������Ģ/(20191223,00147,20191223)/��17��
http://www.law.go.kr/������Ģ/��̳��̽ü��ǽü����عױ������
http://www.law.go.kr/������Ģ/��̳��̽ü��ǽü����عױ������
http://www.law.go.kr/������Ģ/��̳��̽ü��ǽü����عױ������
http://www.law.go.kr/������Ģ/��̳��̽ü��ǽü����ع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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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점검)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0조

주요내용

① 안전점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놀이기구별로 월 1회 이상 점검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참조)

  ▸안전점검 실시대장 3년간 보관 

② 안전교육(2년에 1회 이상)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시점: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담당자 변경 사유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교육주기/시간: 2년에 1회/4시간 이상 

  ▸안전관리지원기관에 신청

안전관리(보고)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6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3조, 제14조

주요내용

① 이용금지, 폐쇄, 철거 현황 보고

  ▸이용금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어린이놀이시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교육지원청에 보고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보

   -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놀이시설 폐쇄 및 철거 시 교육지원청에 보고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 시 교육지원청 보고

    <참고: 중대사고 보고서식>

② 시설개선계획서

  ▸다음과 같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지원청에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보

   -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③ 안전관리자 및 보험 변경 현황 보고

  ▸안전관리자 및 보험가입 현황 변경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참고자료】

-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 요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

관리자 및 보험 등록 매뉴얼  

 【중대사고 범위】
- 사망

-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

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상

-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 신경․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2도 이상의 화상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이상

- 내장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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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 실시

안전점검의 날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안전점검의 날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

주요내용

① 시행일: 매월 4일(자체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② 추진 내용

  ▸「안전점검의 날」연간 계획 수립

   -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다양한 행사 추진(캠페인, 재난

안전 교육 등)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 각 분야별·시기별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매월 「안전점검의 날」행사 실시 후 월별 보고(내부결재 등)

   - 실별 안전 점검 실시(교육부 제공 안전점검의 날 체크

리스트 및 가이드 활용)

【참고자료】

- 월별 중점 사항

- 월별 주제선정 예시 

- 「안전점검의 날」홍보문구(예시)

- 자율안전점검표(행정안전부)

- 안전점검의 날 운영 우수사례

- 「안점점검의 날」 체크리스트」 

(교육부)

- 「안점점검의 날」체크리스트용 

가이드(교육부)

- 나․침․반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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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ü����������������Ģ/(20191223,00147,20191223)/��17��
https://www.law.go.kr/����/��̳��̽ü����������������Ģ/(20191223,00147,20191223)/��20��
https://www.law.go.kr/����/��̳��̽ü�����������/(20201222,17695,20201222)/��13��
https://www.law.go.kr/����/��̳��̽ü�����������/(20201222,17695,20201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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